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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 Minyoung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상의 거래 또는 이전의 대상은 유형재화는 물론이거니와 디지털재화와 

개인정보를 비롯한 디지털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정보로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흐름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특성, 경제적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요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논의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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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서 언❙

최근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유형재

화는 물론이거니와, 디지털재화와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로 급격히 확

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

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흐름이라는 폭넓은 관점

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

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재화의 국경간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 수

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시점입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를 검토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재화 및 그 시장의 이론적 특성과 경제적 효

과를 식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상거래 또는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각종 분야의 경제적 잠재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을 분류하고, 쟁점 가운데 특히 중요성이 높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논의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규범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연구진들은 문헌연구나 통계분석뿐 아니라, 국내

외 관련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한편, 다수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자

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진의 노력이 최근의 논의 동향과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김정곤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나승권, 장종

문 전문연구원, 이성희, 이민영 연구원이 원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언을 주신 본원의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과 김종덕 다자통상팀장, 법무법인 세종의 윤종수 변호사, 정보통신정책연구

원의 강하연 국제협력연구실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최정락 수석, 한국정

보화진흥원의 김현진 수석연구원, 그리고 익명의 심의위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가 심화되는 현시점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 또는 이전 대상으로서의 유형재화뿐 아니라 

디지털재화, 그리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산업 또는 분야의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특

히 핵심 쟁점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 대응방안을 제안

하고, 아울러 최근 공개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 대응방향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이론, 그리고 경

제적 파급력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관련 쟁점을 

식별하였다. 디지털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되며, 거래 

대상은 상품과 서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분

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

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여기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특히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보아 ① 국경간 정보 이동의 제약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및 컴퓨팅 시설 현지화 조치 ②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보호 ③ 역외 인

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시스템 수립 ④ 소비자 보호 및 분

쟁 해결, 결제 시스템 등 소비자 편의성 확보 ⑤ 국경간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적용, 유형재화의 배송비용 절감 및 소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국경 조치의 개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 빅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동

아시아의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관

련 국내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을 분석하

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

표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관련지침을 토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으나, 

정책방향과 접근방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컴퓨

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필요로 하는바, 초연결적 산업 

환경에서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 정책은 정보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보

다는,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기존 

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 특히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수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EU,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국경간 정보 이동을 편리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개인정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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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도 조화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

인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이슈와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

로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시장실패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지식재

산권의 범주로 권리보호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

지털 지식재산권의 주요 쟁점은 크게 ①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

리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와 ②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

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③ 불법복제 

완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된다. 이미 미국과 EU, 그리

고 WIPO나 WTO 차원의 국제협상에서도 이러한 쟁점들이 비중 있게 다루

어지는 추세이다. 

디지털 지재권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 기업의 움직임과 국제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소스코드를 포함한 영

업비밀 보호권 등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입 

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

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IP5, WIPO 주도의 특허

통합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에 

수반되는 조세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여건을 검토하였다. 조세분야의 

핵심쟁점은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세), 과세대상으

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이다. 쟁점별 국내여건을 살펴본 결과, 국

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이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



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 또한 대리납부제

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법령상 명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과세범위 정의의 경우, 이제 막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의 확산 및 다변화 상황에 따른 향

후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정책은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측면 사업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조세체계를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

라 국내법령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가

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국내법령에 명시적으

로 반영하고, EU의 ‘mini One-stop Shop’ 등과 같이 국경간 부가가치세 징

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범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단기적 제도 개선조치보다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업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타결된 TPP 전자상거래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을 제

시하고 있다. TPP 전자상거래 협정문을 검토한 결과,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

팅 시설 현지화 조치 금지, 소스코드 요구 공개 금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우

리나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국제규범 참여와 더불어 새로운 ICT 산업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한편, 관련 

국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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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또는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가 확산되고 있다.1)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및 관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에 의

해 뒷받침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 전 범위를 포괄하는바(OECD 

2008, pp. 4-5), 인터넷에 의해 수행되거나 뒷받침되는 모든 종류의 활동

과 연관된다.2) 인터넷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각종 경제적 생산과 거

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단순

히 통신수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발전하여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거래의 

대상이 크게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거래(또는 이전) 

대상에는 유형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정보(digitized information) 

일체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로 표현되는 무형

재화와 개인정보로 대표되는 각종 정보(information)가 포함된다. 1998년 

WTO 전자상거래 작업반(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이 

출범될 때부터 이미 인터넷상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를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정

1) 정보 경제,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등의 용어는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1990년

대 신경제(new economy) 논의에 뿌리를 둔다.

2)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경제라는 두 용어는 혼용되는데, 매우 유사한 의미와 내용을 포함

한다. OECD의 경우 최근 디지털 경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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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대신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전개되는 논의 및 최근 연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지만, 나름의 전략적 목적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USITC(2013, 20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면서 디지털 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가 이것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최근의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 사용되는 전

자상거래라는 표현은 WTO나 OECD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거래 대상으

로서 디지털재화를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디지털 경제의 급변하는 측면을 

전달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용어라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재

화와 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디지털 상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터넷상의 디지털재화 및 디지털화된 정보의 국경간 거래와 이동은 

새로운 정책적 도전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국경

간 정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는 글로벌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새

롭게 제기된 쟁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재권 보호 대상이 계속 등장하고, 

지재권 침해의 양태도 바뀜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근본적인 속성상 인터넷은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자는 굳이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미

의 물리적인 영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과세체계에 새로운 도전

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량의 정보 수집과 축적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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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통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사안으로서, 예컨대 프라이버시를 인권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유럽

의 경우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운영한다. 더욱이 

2013년 스노든 사건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안보

와 주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양의 각종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또 이것의 활용이 기업의 주요한 수익원

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문화적 차원을 벗어나 경제 및 산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유인이 있으나,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

우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초래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은 기업 활동의 제약요인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산업의 발전과 개

인정보 보호 수준이 반드시 상충적인(trade-off)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정 수준과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소비자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즉 적절

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기반이 된다. 

현재 다양한 국제 경제포럼(OECD, WTO, APEC, FTA 등)과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 그리고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높은 수준의 ICT 인프라와 하드웨어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재의 전자상거래,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같이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제1장 서론❙19

고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

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

점을 식별하고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과 차별성 

가. 연구 내용

디지털 상거래는 그 개념과 범위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접근을 가능케 하므로, 제2장에서는 먼저 디지털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국제논의를 검토하였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OECD, WTO, UNCTAD와 같은 국제기구와 FTA, 

그리고 미국과 EU에서 풍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어 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디지털재화 및 그 시장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디지털재화의 경우 유형재화와는 상이한 시장의 

특성을 보이는바, 주요한 이론적 문헌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

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한국

을 중심으로 디지털 상거래 또는 데이터 이동이 발생하는 각종 분야의 현

황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잠재력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한국의 산업 전

반에 걸친 인터넷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일관

성 또는 통일성 있는 지표가 아직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콘텐츠와 같은 

대표적인 분야뿐 아니라, 데이터 트래픽, 온라인 플랫폼, ICT 기반 서비

스 클라우드컴퓨팅 같이 디지털 상거래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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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제2장을 마무리하였다. 

제3장~제5장에서는 상기한 쟁점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

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제3장), 디지털 지식재산권(제4장), 과세(제5장) 

문제를 각 장별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국제 디

지털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 지식재산권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

불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는 분야이며, 과세는 국외 서비스 공급자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서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다. 

상기 3개 장은 주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논의를 

전개할 수 없으나, 먼저 각 사안이 부각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국제

논의동향을 분석한 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제도 현황을 검

토하고, 각 쟁점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의 도출에 목적

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순서를 통해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이 국제논의의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제도와 

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제2장의 논의를 토대로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응

체제 개선방향을 논하였으며, 이어서 제3장~제5장에서 논의한 세 가지 

쟁점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측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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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을 특히 TPP 협상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한계

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나.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다양한 쟁점을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제2장

의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문헌을 검

토하여 이를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특히 거

래대상의 변화양상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국제협상 

차원에서의 논의를 국내 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기존 시각의 전

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2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집중도를 비롯

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관련 데이

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

다는 점은 기존 국내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이론 문헌을 토대로 

디지털 상거래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실증연구를 검토

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점도 의

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장에서 제시한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분류는 USITC(2013, 2014), 

Meltzer(2014), OECD(2013a), European Commission(2015a, 2015b) 등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점에 맞추어 새롭게 제시하였다. 예

컨대 USITC(2013)의 경우 ‘무역장벽’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반면, 미국 인터넷 기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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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반영하여 현지화 조치를 ‘무역장벽’으로만 간주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그 이면의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제3장~제5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지식재산권, 국외 인

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문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 각 장은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의 배경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논의와 우리나라의 제도 현황, 그

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

는 국내외적으로 드물다고 생각되는바, 본 보고서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

된다. 

제3장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경우 최근 들어 조명을 받고 있는 쟁점

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화의 관점과 EU로 대표되는 

규제적인 관점을 검토하고 한국의 제도를 여기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우

리나라의 제도는 관련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EU에 외형상 상당한 영

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규제의 수준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 기업중심적인 미국의 제도는 외형상 규제 수준이 낮지만, 기업에 부

과하는 책임이 실질적으로 매우 커서 EU와 비교하여 반드시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관점은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으

로서 검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국경간 데이터 이

동을 보는 관점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결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는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

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제하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점과, 국경간 데이

터 이동에 대한 규율은 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요건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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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에서는 최근 국내외 기업의 동향을 반영하여 

저작권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비롯한 다중의 지식재산권 보호체

계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도입 시기 측면에서 선도적

인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권이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

가 확산될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노력을 보상받고자 하는 산업

계의 요구도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향후 전망되는 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논의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국제특허협상이 IP5로 대변되는 특허강국 간의 특허통합에서 PLT 

등 다자간 국제특허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5장의 과세 부분은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 여건하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과세체계가 물리적 

사업장 설립 등을 전제로 하는 오프라인 거래행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확대에 따라 끊임없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국적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세회피전략 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OECD 등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국제논의를 바탕으로 조세분야의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의 제도 가운데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한 OECD의 조세회

피 대응전략과 EU의 디지털시장 통합 전략 등 가장 최근(2015년)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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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차별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질적인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바, 문헌과 데이터 연구에 

더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다수의 회의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최근의 논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5. 소결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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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내포한다. 디지털 상거래의 대상은 유형재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ICT 기반 서비스(ICT enabled services), 나아가서 

각종 정보까지 포괄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재화를 통

칭하는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의 거래는 유형재화의 거래와는 상이

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지털재화의 특징과 그 대상의 속성을 이해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최근 WTO, 

FTA 등 국제통상협상에서 디지털 상거래는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제적 논의의 기본 프레임워크와 연계하여 디지털 상거래 및 디

지털재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

째, 관련 산업의 현황과 잠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

서는 세 가지 각도에서 국제 디지털 상거래를 검토한다. 

①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한 국제논의 검토

②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재화 및 그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③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와 잠재력 검토 

1.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대상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라는 개념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대신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두 용어는 혼용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논의에서 두 용

어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쓰이므로, 아래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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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 대해 통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

며, 국가들이 법적으로 정한 정의는 대부분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으

로서 검토할 가치가 높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OECD 및 UNCTAD

와 같은 국제기구의 논의, WTO 및 FTA 통상협상, 그리고 미국과 EU의 

논의를 중심으로 디지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대상에 대해 살

펴본다. 통상협상을 비롯한 주요 논의는 주요 거래 대상이 되는 디지털재

화의 특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자체가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을 주므로,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도 포함시켰다. 

가. OECD

OECD에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ICCP 위원회는 1982년에 설립

되었으며, 1985년에 채택한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OECD 선언(OECD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은 그 초기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

다.3) 이후 ICCP 위원회의 활동은 1995년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3) 이 선언은 정보통신 및 컴퓨터, 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이 국가경제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제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으로 지칭되는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적시하였다(OECD 1985, p. 1). 이러한 인식에 따라 OECD 

회원국은 ① 데이터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촉진 및 비합리적인 장벽 방지 

② 관련 법규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 ③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통

의 접근방식 및 대응책의 조화, 그리고 ④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련된 쟁점을 다룰 때 

타국에 대한 함의를 고려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제 무역을 수반하는 데이터의 이

동, 컴퓨터 서비스와 컴퓨터화된 정보서비스, 그리고 기업간 데이터 이동에 초점을 맞추

어 향후 작업을 수행키로 하였다(OECD 1985, pp. 1-2). 이 선언은 디지털 경제 또는 인

터넷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의 관련 논의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

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도 등장하지 않으나, 이미 그와 관련된 대상과 쟁점

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이 선언에서 명시한 ‘데이터와 정보 및 관련 서비

스의 국경간 이동’은 지금의 디지털 상거래의 논의 대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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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이 구성되면서 활성화되었다.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면서 OECD는 관련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서 1997년에 세계 전자상거래 시

장의 규모의 추산을 시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공식적인 정의는 아

니지만, 여기서 OECD는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

트워크(open network)상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거래’로 정의하였다(OECD 

1997, p. 3). 또한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핵심 원천으로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공,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중개 서비스를 꼽음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주된 대상이 디지털재화로 대표되는 무형재화임을 확인하

고 있다. 그리고 주요한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소프트웨어, 여행, 엔터테인

먼트, 금융 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해, 기존의 유형재화 및 서비스를 염두

에 둔 관련 정책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OECD 1997, 

pp. 3-4). 

2001년 OECD는 최초로 공식적인 전자상거래 정의와 해석에 대한 지

침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결제나 배송 방법이 아니라, 

주문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주문이 

이루어진다면 결제나 배송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전자상거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1년의 정의는 통신 인프라를 넓게 또는 좁

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협의의 개념은 인터넷상에

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모든 컴퓨터 매

개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를 지칭한다(OECD 2011, pp. 71-72).

2009년 OECD는 2001년의 정의를 수정한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해석

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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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은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를 통합한 단일 개념을 제시했다

는 점이다. 이처럼 통합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기술 간의 융합으로 

인해 두 가지 구분에 근거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고 국가들이 채택하는 

정의 간의 조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기존 정의에 사

용된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미래 기술발전에 의한 새로운 형태

의 전자상거래도 반영하고자 하였다(OECD 2011, pp. 72-73). 2009년 정

의와 해석상의 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OECD의 전자상거래 정의(2009년)

정의 해석상의 지침 

영문

An e-commerce transaction is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conducted over computer networks by method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or placing of orders. The goods or services 

are ordered by those methods, but the payment and the ultimate delivery 

of the goods or services do not have to be conducted online. An 

e-commerce transaction can be between enterprises, households, 

individuals,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sations.

- 포함: 웹페이지, 엑스트

라넷(extranet), EDI를 통

한 주문 

- 제외: 전화 통화, 팩스, 손

으로 타이핑한 이메일

(manually typed email)을 

통한 주문
국문

전자상거래는 주문을 하거나 받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법으로 컴퓨

터 네트워크상에서 행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행위이다. 상품이나 서비

스는 상기 방법으로 행해지지만, 지불과 최종 배송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전자상거래는 기업, 가정, 개인, 정부, 그리고 기타 공공‧민간 

조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 OECD(2011), p. 73.

나. UNCTAD

OECD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UN, APEC 등 각종 국제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협상의 차원에서 정책적으

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UNCTAD는 IMF의 BOP상의 표준 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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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기반으로 ICT 기반 서비스(ICT-enabled services)를 규정한 바 있

으며, 이것이 최근에 전자상거래의 대상 중 서비스 통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4, pp. 4-5). 

UNCTAD가 규정하는 ICT 기반 서비스는 ‘원격으로(전자적 또는 이메

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산출물’을 의미한다(MacFeely 2014, p. 5). 

ICT 기반 서비스는 ① 통신서비스 ② 보험서비스 ③ 금융서비스 ④ 컴퓨

터 및 정보 서비스 ⑤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 ⑥ 기타 사업 서비스 

⑦ 개인, 문화, 위락 서비스이다. 운송서비스는 제외되며, 현장(on-site) 및 

개인적 전달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제외된다. 그리고 UNCTAD는 ICT 기반 

서비스를 GATS의 모드 1(국내 소비)로 간주한다(UNCTAD 2006, p. 27). 

이러한 서비스가 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취급된다. UNCTAD의 분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상거래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 WTO

WTO는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계기로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GATS(서

비스무역위원회), GATT(상품무역위원회), TRIPs(지식재산권 위원회), 그

리고 무역개발위원회에 걸쳐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 

먼저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를 전자적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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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배포, 판매 또는 전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

정하였다.4) 이 정의는 인터넷을 통한 유형재화의 거래(예: 인터넷 쇼핑몰

을 통한 의류 판매)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포괄

하고 있어 이후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지리적 경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통관 과정이 

불필요한바, 관세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 무관세 적용이 불가피하였다. 

1998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위한 

국제적 규범화를 제안하였고, 한시적으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에 합의하였다(윤창인 2007, p. 40). 

또한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디지털재화의 분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예컨대 자금이체, 건축설계, 법률,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도면 등

의 전자적 전송에 의한 거래는 서비스로 분류하는 데 별다른 논란이 없

다. 또한 최근 등장한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윤창인 2007, p. 36).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 등은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CD나 DVD 등 전

달매체에 고정된 콘텐츠는 전적으로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디지털재화의 분류가 통상협상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까닭은 

그 대상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고(Meltzer 

2014, pp. 23-24), 여기에서 WTO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상품에 적용되는 GATT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GATS에 비해 

4) 원문: “electronic commerce” is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mar-

keting, sale or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by electronic means. WTO E-commerce 

웹페이지.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com_e/ecom_e.htm(검색일: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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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ATT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GATS는 회원국들이 양허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포지티브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재화를 서비스로 간주할 경우 기존 분류체계로는 포함하기 어려운 

검색엔진 서비스는 WTO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5) 반면 디지털재화를 

상품으로 분류한다면, 보다 예측가능하고 확실성 있게 규율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디지털재화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무형으로 공급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는 문제점

이 있다. 

WTO 분쟁사례 가운데 디지털 제품의 분류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China-Audiovisual 사건’에 대한 WTO 항소기구의 판결에 의하면, 

콘텐츠는 상품으로 간주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로서의 성격도 배제

할 수 없다. 즉, 물리적인 필름 형태의 수입 거래가 영화의 핵심적인 거래

방식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GATT 양허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WTO 2009, p. 88). 그리고 항소기구는 GATS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는데, 전달방식이 ‘물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GATT를 적용한다는 점을 암시했기 때문이다(Conconi and Pauwelyn 

2011, p. 101). 즉, 온라인을 통한 영화의 전송은 서비스로 취급할 수 있

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한편 항소기구는 GATS가 전달방식에 대해 중

립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WTO 2009, p. 156), 이는 GATT가 

5)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 분류체계(CPC)의 개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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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방식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아울러 디지털 제품을 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모드 1(국내 소비)로 간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드 2(해외 소비)로 취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Meltzer 2014, p. 24).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이해관

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드 2의 개방수준이 모드 1보

다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경간 디지털재화의 공급이 모드 1에 포함될 

경우 WTO 회원국 간의 까다로운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모드 

1로 분류할 경우 자연스럽게 개방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으나 개도국을 중

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이다. 둘째, 온라인 서비스를 모드 1 또는 

모드 2로 구분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모

드 1로 분류할 경우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만, 모드 2로 

간주할 경우 공급자가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이동이 없이 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거래의 속성상 이는 기

술적 또는 이론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서, 회원국 간의 이

해관계 조율이 중요하다.

디지털 상거래 관련 쟁점은 이미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GATT, GATS, TRIPs, 무역과 개발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다. 상기 쟁점 이외에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에서는 

비차별 대우(MFN, NT), 시장접근, 지식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쟁점이 논

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몇몇 

쟁점들은 이후 FTA에 반영되었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전자상거래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최근 WTO TiSA 협상에서는 

국경간 정보이동 자유화가 쟁점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6) 미국은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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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인정보

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국경간 이동 자유화를 제안하였다. EU는 이에 대

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 확보가 필

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및 안보 예외 조항

을 통해 이러한 우려는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산업통상자

원부 2015, p. 1).7)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 보호를 근거

로 한 수입 제한조치, 소규모 유형재화의 인터넷 거래와 직결되는 통관절

차 개선, 그리고 2절의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재화의 

속성으로 인해 경쟁정책 측면의 논의도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TO 체제(협정 및 위원회)를 기준으로 디지털 상거래 관련 현안과 잠

재적 쟁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디지털 상거래는 기존의 통상

규범 체제에 근거할 경우 논의의 장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복

잡하며, 더욱이 기존 협정으로는 다룰 수 없는 공백영역도 존재한다. 따라

서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다자간 규범을 형성하자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예를 들어 Burri 2013, p. 6), 이러한 주장은 

논의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특히 개도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

지수로서, TiSA와 같이 복수국 간의 논의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디지털재화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

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원국의 서비스 개방 전반에 영향을 주는바, 매우 공세적

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7) 또한 미국은 외국 사업자가 다른 국가에 서비스를 공급할 때, 상품 및 콘텐츠의 구매와 

이용, 기술이전 등을 해당 국가에서만 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을 제안하고 있

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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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WTO 체제 기준)

쟁점 WTO 관련 협정 또는 위원회 

무관세 적용 GATT, GATS, ITA, TiSA 

대상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 GATT, GATS

공급형태별 분류

- 모드 1 또는 모드 2 적용 문제
GATS

비차별 대우(MFN, NT) GATT, GATS

시장 접근 개선 GATT, GATS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GATS, TRIPs, TiSA

국내 규제, 표준, 인정 GATT, GATS

국경간 온라인 서비스 공급 및 정보 이전 GATS, TiSA

디지털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집행

- 신기술 및 기술에 대한 접근

TRIPS

경쟁정책 측면의 규율 무역과 경쟁정책 작업반(WGTCP)

문화 다양성 보호 GATT, GATS(예외 조항)

통관절차, 전자무역시스템 개선 등 GATT,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정부조달상의 장벽 완화 정부조달협정

무역과 개발

- 개도국의 국제전자상거래 참여 

- 인프라 개발 

- 자연인의 이동 

- ICT 기술의 활용

-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영향 등 

무역과 개발 위원회

주: 현재의 논의 및 저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기한 쟁점 모두가 관련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자료: 저자 작성.

라. FTA

미국은 통상협상에서 전자상거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에서는 디지털재화를 ‘전달매체에 고

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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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15.9)’으로 규정하였다. 이

에 따라 디지털재화의 오프라인 전송과 온라인 전송 모두에 대해 무관세

를 적용하였다(15.3).8) 한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의 전자상거

래 장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14.9)으로 한정하고 이것에만 무관세를 

적용하였는데(14.3),9) 이는 개념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내포하지는 않는

다. 즉 이미 GATT에서는 유형 전달매체에 내재된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므로, 디지털재화를 위의 두 가지 가운

데 어떤 것으로 정의하건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체결한 최근 FTA는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

었다(15.8). 그러나 TPP 전자상거래 장 14.8조는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이

드라인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유지해야 하

며, 비차별적인 관행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정당

한 공공정책 목적에 의한 제한은 예외로 하되,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경간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14.11)을 

포함시킴으로써 높은 구속력을 확보하였다.10)

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개념으로 분류할 수 없는 각종 정보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8) 한․미 FTA 협정문. ｢제15장 전자상거래｣. 

9) USTR(2015), “TPP full text Chapter 15. ELECTRONIC COMMERCE,” November,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Electronic-Commerce.pdf(검색일: 2015. 

11. 15).

10) 상세한 내용은 제3장과 제6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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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적되는 개인의 행태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모여진 정보는 이것을 수집한 기업의 자산이 되

어 기존사업의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등에 활용되거나, 그 자체

가 거래의 대상이 된다. 즉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사업형태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보가 잠재적으로 기업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절의 

‘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는 

사실상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정보 이동 자유화는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

선 인터넷상의 새로운 이전 대상의 등장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한미 FTA와 TPP는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두 협정 모두 전자상거래 장의 의무는 투자 및 서비스 협정 등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다. 즉 한미 FTA(15.2조)와 TPP(14.2조) 

모두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투자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장, 금융서비스 장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서비스가 상품과는 달리 

전달방식 측면에서 중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보 이동의 자유화

가 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는 데 따른 논란을 방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장의 적용에 따른 공백 영역을 서

비스 등 여타 협정을 통해 보충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장

이 최근 미국 산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특별법과 유사한 성

격(ad hoc)으로 FTA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가 오히

려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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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국

미국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현안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

극적으로 제기하는 국가로서, 상기한 국제기구 및 통상협상에서의 논의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USITC가 2013년과 

2014년에 발간한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용어는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나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었다. 일

찍이 이 용어를 사용한 Wunsch-Vincent(2008, p. 1)의 경우 디지털 상거

래를 ‘데이터,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의 국경간 전자적 거래(electronic 

cross-border trade flow of data, services and digital products)’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trade’는 국제무역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Wunsch-Vincent 

(2008)가 사용한 ‘digital trade’라는 용어는 디지털 상거래라기보다는 디

지털 (국제)무역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

는 ‘digital trade’는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기술이 주문, 생산, 또는 제품

과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내 거래 및 

국제 무역(U.S. domest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 which the 

internet and internet-based technologies play a particularly significant 

role in ordering, producing, or delivering products and services)’을 의미

한다(USITC 2014, p. 29). 이는 국내외 거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디

지털 상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USITC(2013, pp. 1-2)는 디지털 상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제

품과 서비스의 미국 내 및 국제 무역(U.S. domestic commerce and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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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trade in products and services delivered via the Internet)’으로 

정의하여, 유형재화의 거래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USITC(2014)가 새롭게 

제시한 정의는 유무형 재화와 서비스를 폭넓게 포함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었다. 즉 기존의 정의가 

인터넷상 거래의 전모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USITC 

2014, pp. 29-30). 이러한 정의는 OECD나 WTO 등에서 논의되는 것과 

대상 범위가 동일하다. 

미국이 디지털 상거래라는 용어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과 인

터넷 기반 기술이 주문과 전달뿐 아니라, 콘텐츠와 전통적인 ICT 서비스 

같은 전형적인 디지털산업은 물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활성화, 클라

우드컴퓨팅의 광범위한 활용 등 전 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디지털화 추세

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형재화의 거래를 제외하면, 디지털 상거래는 사실상 국내외 데이터 

이동에 관한 모든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기존의 전자상거래 개념으

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새로운 쟁점을 포괄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상거래

라는 용어를 통해 플랫폼사업과 같이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

업형태를 포괄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하나의 개념‧정책적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 

바. EU

최근 EU는 디지털 상거래에 대해 매우 진전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EU는 디지털 시장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시장통합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은 2015년 5월에 발표된 디지털 단일시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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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에 반영되어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최근 선진국들이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를 디

지털 시장이라는 포괄적인 관점하에서 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넘어서 디지털재화를 중심으로 한 최근

의 쟁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11) 

EU가 제시한 디지털 단일시장의 개념은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개인과 기업이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

정한 경쟁과 높은 수준의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의 조건하에서 막힘없

이 온라인 활동에 접근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이다

(European Commission 2015a, p. 3). 이는 EU가 기왕에 달성한 전통적

인 의미의 시장통합을 넘어서, EU 차원의 통일된 디지털 규범과 발전전

략을 채택함으로써 역내 디지털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를 시사한다.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혁

신, 성장,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새

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5a, p. 3). 즉 EU는 글

로벌 경제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삶과 경제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규모’의 활용을 위해서는 시장의 

확장과 이에 기초한 연관 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간 

제도의 조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EU 디지

털 온라인서비스의 54%는 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42%가 EU 28개 

11) 본 절은 김정곤 외(2015)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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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국내기업이 자국에 공급하는 부분인 반면, 회원국 상호간 공급

은 4%에 불과한데(European Commission 2015c, p. 1), 역내시장의 분절

과 국가간 장벽이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역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인 개선과 

조화를 목표로 하며, 통신을 비롯한 디지털시장의 포괄적인 제도 개선 및 

인프라 조성,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3대 중점전략(pillars)과 세부과제로 구성된다(European 

Commission 2015a, pp. 3-4).12)

－ 회원국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 국경간 온라인 장벽을 제거하여 오

프라인과 동일한 개방수준 형성

－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기반 창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의 속도‧안전성‧신뢰성 제고 

－ 디지털 경제 성장잠재력 극대화: ICT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

이터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공공서비스 및 

인력기반 강화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곤 외(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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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 이론적 검토

가. 거래대상에 따른 특징

1) 규모의 경제와 외부성

Arthur(1996)에 의하면, 과거의 경제가 ‘수확체감의 경제’라면, 신경제 

및 그 하위 범주인 정보 경제 또는 인터넷 경제는 ‘수확체증의 경제’로 

요약된다. 신경제에서 수확체증 현상이 두드러지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테크 제품 시장을 선점한 승자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패자의 지위는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일부 선도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현

상이 나타나며,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

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먼저 높은 초기 고정비용을 들 수 있다. 하이

테크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 생산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

발 비용이 매우 크다. 또한 하이테크 제품일수록 네트워크 외부경제가 작

용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확산되면 될수록, 소비자들 사

이에서 표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인다. 그리고 

하이테크 제품은 사용법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능숙해지면, 이후 

개선된 버전을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지며 다른 제품을 사용할 

유인이 낮아진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수록, 향후 시

장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외부성

은 디지털 상거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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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성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이 디지털 상거래를 포함하는 인터넷 

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디지털 상거래의 거래대상인 디지털재화

의 본질적 특징에서 비롯되는 차별성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특

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재화의 무형성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대상인 디지털재화의 이론적 개념은 Shapiro and Varian 

(1998)13)이 제시한 정보재(information goods, 디지털화 가능한 모든 것)

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디지털재화는 유형의 정보재는 배제하는 개념으

로서, 데이터베이스, 잡지, 영화, 음악, 주식정보, 웹페이지 등은 모두 정

보재에 해당되나, 최종 제품이 도서류나 CD 등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로 

유통되면 디지털재화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디지털재화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상품과 서비스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음악이 수록된 음

반은 상품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검색

엔진이나 클라우드컴퓨팅은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상품과 

서비스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힘든 디지털재화도 존재하므로(앞 절 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국제논의에서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으로 유형재화와 무형재화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디

지털 상거래에서 그 차별적인 속성으로 인해 쟁점이 되는 것은 디지털재

화로서, 그 기본 속성은 정보재와 매우 유사하다. 정보(재)는 ① 낮은 가

격으로 무제한의 대량 복제생산이 가능하며 ②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③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정보 서비스는 서비스가 끝난 

13) Shapiro, Carl and Hal R. Varian(199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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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으며 ④ 아무리 사용해도 물질과 같이 없어

지지 않고 ⑤ 타인에게 이전해도 여전히 원본은 자신에게 남아 있으며 

⑥ 이동속도가 중요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며 ⑦ 데이터베

이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축적되면 될수록 진가가 높아지고 ⑧ 정보

의 구입에 있어서 그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평가

할 수 없으며, 정보소유자의 신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특징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정보재의 속성은 디지털재화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유형재화와는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3) 공공재적 특징

정보재의 특징을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보재의 공공재적 특징

을 주요한 특징으로 주목해왔다. 정보재가 디지털재화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인 만큼, 정보재의 공공재적 특징은 디지털재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은 동 재화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사적재화와는 구별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림 2-1. 공공재의 특성 

경합성 있음 경합성 없음

배재성 있음 사적재화 자연독점

배재성 없음 공유자원 공공재

자료: Mankiw(2014), p. 217.

경합성(contestability)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재화의 공급량이 무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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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특정 재화에 대한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의 

몫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재화의 공급이 

온라인을 통해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군가의 소비를 통해 제품의 가

치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재화의 경합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수

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배제성(excludability)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데, 디지털재화가 불법 다

운로드를 통해 확산되기 쉬운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재화의 배제성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재화의 배제성과 경합성 수

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디지털재화의 시장거래는 일반적인 

사적재화의 거래와는 다르게 시장실패에 이르게 된다. 

디지털재화의 비경합적, 비배제적인 특징은 비소멸성(indestructibility), 

가변형성(transmutability) 및 재생산성(reproducibility)을 통해서도 설명

이 가능하다. 디지털재화의 고갈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특징을 비소멸성이

라 하고,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의 변형이 용이한 특징을 가변형성, 무제한 

복제를 통한 공급이 가능한 특징을 재생산성이라 한다. 상기 특징들은 모

두 디지털재화의 공공재적 특징을 강화시켜 시장거래의 비효율성을 높이

는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나. 거래방식에 따른 특징

1) 플랫폼에서의 거래 

디지털재화는 반드시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에서 거래된다. 

유형 정보재의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인쇄물, CD, DVD, HDD 등의 다양

한 저장장치 형태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거래되는 반면, 디지털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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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반드시 컴퓨터 및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와 유무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

폼이란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에게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또는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이상규 2010, 

p. 75). 즉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 가상적, 

제도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만큼 디지털 제품의 무형성에 대응하는 거래

환경이나 특정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교역 활성화에

도 기여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3절 가. 디지털 상거래

의 경제적 효과 참고). 일례로 1990년대 중반 27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

했던 글로벌 음반시장은 이후 급격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으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14)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

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은 물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스

마트 환경에서 기능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증가가 큰 역할을 하

였다고 평가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음원의 특징은 

전체 음반 시장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과거 음반은 LP나 CD 등의 물리적 재화의 형태로 오프라인 시장에

서 거래되었으나 디지털 음원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효용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

하는 유통비용의 감소와 소비자 효용의 증가는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을 

14) IFPI(2012),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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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재화의 국경간 거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을 발생시킨다. 제3~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경간 개인

정보의 이전에 따른 문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필요성과 불법복제

에 의한 시장실패, 그리고 플랫폼(특히 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 

유형재화의 거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2) 양면시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생산자의 잉여와 소비자 후생을 변화시

키는 동시에 시장구조 변경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s)

적 특징을 주목한다. 양면시장은 앞서 정의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

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문헌에서는 서

로 다른 두 그룹이 플랫폼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으

로 인해 그룹별로 창출되는 가치가 네트워크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시장

을 의미한다. 

[그림 2-2]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온라인 포

털 사이트의 양면시장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서비스 사

용자 그룹과 광고 구매자 그룹이라는 두 그룹의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

다. 또한 두 그룹 중 광고구매자 그룹의 수요는 서비스 사용자 그룹의 네

트워크 크기, 즉 사용자 수에 의존하는 그룹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

하여 양면시장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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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양면시장의 개념도

자료: Raivio and Luukkainen(2011), p. 5를 참고로 저자 재구성.

구체적으로 Rochet와 Tirole은 양면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과(price level) 가격구조(price structure)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5) 

만약 플랫폼 기업이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거래단위당 가격(per-interaction 

charge) 와 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 V가 가격수준이라 할 수 있는 

   에 의존하면 동 시장은 일면적이고 가격수준 를 유지하면서 

를 변화시킬 때 거래량 V가 변화하면 양면시장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Rochet와 Tirole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거래단위당 가격구조  

와 거래량 V 사이에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이를 양면시장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Rochet와 Tirole은 양면시장에 존재하는 이러한 외부성을 사

용 외부성(Usage externalities)과 가입 외부성(Membership externalities)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자 효용함수와 플랫폼 기업의 이윤함수

를 정의하였다.16) 

15) Rochet and Tirole(2005), p. 6.

16) Ibid., pp.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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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사용편익은 , 사용요금은 , 가입편익은  , 가입요금은  

이며  는 다른 면의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당 가격 

는 이용가격과 가입가격 및 비용은 물론 다른 면의 가입자 수에도 영향

을 받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
 

앞서 정의한 이윤함수를 총가격인  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           

상기조건에서 이윤극대화 가격은 아래와 같이 총 가격이 고정된 상태, 

즉     에서의 거래량 V를 최대화하는 문제의 해를 통해 도출된다. 

   max           

한편 Lerner의 조건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

하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Lerner의 조건은 일반적인 기업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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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mark-up)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 즉, 







이 성

립한다.17) 상기조건에서 를 총 가격에 대한 거래량의 탄력성 ≡

  ′ 로 가정하고 거래량과 양쪽 면의 가격에 대한 도함수가 

일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최적 가격의 구조가 도출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ochet와 Tirole은 위의 최적가격구조를 토대로 사용과 가입 양면의 

최적가격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용측면의 최적가격구조) 



   







(가입측면의 최적가격구조) 



  







상기 구조하에서 이용가격(usage pricing)은 단위 거래당 상대 면에 거

래 대상자에게 만큼의 부담을 지게 하므로 비용은  가 되고 가입

가격(membership pricing)은 측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측의 편익이 

만큼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소비자 그룹의 유형이 단일하지 

않은 양면시장에서는 특정 면의 수요가 다른 면의 가격에 의존할 수 있으

므로 특정 면에서 한계비용보다 낮은 가격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약탈가

17) 는 가격, MC는 한계비용, 는 수요(거래량)의 가격탄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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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맥락을 고려하면 양면시장의 최적가격은 한계비용과 상관없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18)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한계비용 이하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누군가를 시장에서 배

제하기 위한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간주되지만 양면시장에서는 두 그룹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그룹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특정그룹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기초한 양면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과 가격정책(Pricing) 

뿐만 아니라, 경쟁수준 측면에서도 완전경쟁시장과는 구별된 특징을 가진

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승자독식시장(The Winner take all)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자본독점뿐만 아니라 정보독점 문제

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플랫

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19)로 인해 자동차 운송, 음악, 

금융, 숙박시설, 온라인 인력분야와 같은 산업분야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

에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0) 

18)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한계비용 이하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최적가격이 아닌 누군가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가격으로 간주되지만 양면시장에서

는 두 그룹의 소비자가 존재하고 그룹 간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그룹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19) 일종의 외부성의 하나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사용자 수

에 의존하는 효과를 가리키며,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은 특정 기업에 독점화

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20) European Commission(2015b),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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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파급력 

가.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효과

1) 기업 측면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은 경영비용 절

감, 시장 확대,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 디지털 상거래 

활용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캐나다와 

한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활발하게 활용

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업 및 거래비용을 절

감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며, 경영상의 이익은 주로 공급자, 구매자 그리

고 협력사와의 협력관계 개선을 통해 나타난다(OECD 2013a, pp. 8-9).

그림 2-3.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단위: %)

자료: OECD(2013a), p. 9.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상거래는 

온라인으로 필요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매체(신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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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광고 등)를 활용하는 것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매장 설치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설립 및 배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OECD 2013b. p. 9), 디지털재화의 경우 배송비용이 거

의 소요되지 않는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재고비용 절감, 원자재 및 제품 구매시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하여 기업성과를 개선하며, 전후방 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해 재고관리와 생산계획 개선 등 기업물류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Hartono et al. 2010; Klein, Rai, and Straub 2007). 

표 2-3. 인터넷 활용에 따른 기업활동 종류별 생산성 파급효과

기업활동 종류 
인터넷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치
표준 오차×100

 광고 및 마케팅 3.0 1.3

 B2B 커뮤니케이션 4.8 1.3

 B2C 커뮤니케이션 1.1 1.2

 내부 커뮤니케이션 2.7 1.3

 시장조사 1.6 1.2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주문 3.6 1.4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제품 및 서비스 주문 1.6 1.4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3.6 1.4

 물리적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3.2 1.2

 공급망 관리 2.9 1.2

주: USITC의 기업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로짓(Logit) 모형을 활용하여 인터넷 활용 유무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한계(marginal) 효과 도출.

자료: USITC(2014), p, 69.

미국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면([표 2-3]), 디지털 상거래를 포함한 

인터넷의 활용은 기업 측면에서 B2B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을 통한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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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판매활동의 생산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USITC 2014, p. 69). 

둘째, 디지털 상거래는 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바, 전자상거래의 

지리적 범위는 오프라인 무역보다 넓다. 디지털 상거래는 무역비용을 축

소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유형재화의 경우, 무역장

벽21)의 영향이 일반무역에 비해 낮다(Lendle et al. 2012). 구글 데이터를 

사용한 Cowgill, Dorobantu, and Martens(2013) 역시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경의 제약이 오프라인 거래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Lendle et al.(2012. p. 32)에 따르면, 지리적 거리가 1% 늘어나면 오프라

인 무역에서는 무역이 1.4% 감소하는 데 반해, 온라인 무역에서는 0.55%

만 감소하여 약 2.5배의 차이가 있다. 다만 언어장벽은 전자상거래의 경

우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

매자가 제품정보를 파악해야 하므로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예: 외국어 제

품소개의 어려움)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는 국내기업이 제기하는 문

제22)와도 일치한다. 

그러면 디지털재화의 국경간 거래는 국가간 거리와 같은 전통적인 무

역비용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Blum and Goldfarb(2006)은 국가간 거리

가 미국인의 인터넷상에서의 디지털재화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상에서의 소비는 

운송비용과 같은 일반적인 무역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국가간 거리를 

무역비용을 전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언어, 소득, 이민자 수 등으로 물리적 거리를 통제했는데, 그럼에

21) 전통적인 무역비용(거리, 선적비용(shipping cost), 공용어‧공동국경‧공통된 식민지경험 

부재 등)과 국가간 제도 차이(무역협정 여부, 1인당 GDP 차이, 법체계 차이 등)를 고려.

22) 기획재정부 주최 업계 간담회(2015. 6. 2).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55

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인접한 국가의 웹사이트에 보다 많이 방문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취향에 의존하는 재화(음악, 게임 

등)에서만 나타나는데, 거리가 1% 감소하면 웹사이트 방문은 3.25%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향에 의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재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Blum and 

Goldfarb 2006, p. 385). 이러한 결과는 인접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

화적 동질성이 특히 취향에 좌우되는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취향에 구애되지 않는 디지털재화의 경우 국가간 거리와

는 상관성을 갖지 않는바, 원거리의 소비자에게도 닿을 수 있는 여지가 

큼을 시사한다. 

셋째, 디지털 상거래는 기업의 진입장벽(entry barriers)을 완화함으로

써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진입장벽은 기업이 특정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총칭한다.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업은 금전적, 또

는 비금전적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고정자본, 

소매업자와 생산자 간의 배타적인 계약, 라이선스 획득 의무와 같은 제도

적 요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디지털 상거래를 활용할 경우, 전체 부가가치 

사슬 상에서 중개인의 개입을 축소시킴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오프

라인매장 설치 등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OECD 2013a, p. 11).

2) 소비자 측면 

인터넷상에서 상품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공개되고, 가격비

교 역시 용이해지면서 소비자는 검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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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이론, 또는 실증적 연구

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Stigler 1961; Varian 1980; Ellison 

and Ellison 2009 등). 

디지털 상거래의 확대는 기업의 이익은 물론, 소비자 후생 증대에 큰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상기한 바와 

같이, 디지털 상거래의 확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낮은 운영비용과 진입장벽, 시장 확대 등의 이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보다 

강도 높은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파

급효과를 준다. 즉 인터넷 쇼핑의 편의성(구매의 시간적 제약 완화, 비화

폐거래 활성화 등)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

되며, 이에 따라 가격 인하효과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

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된다(OECD 2013a, p. 15; European 

Commission 2015b, p. 6). 

3) 국가 경제적 측면: 미국과 EU 사례

디지털 상거래의 국가 경제적 효과의 추정 사례는 최근 미국과 EU에

서 제시된 바 있다. USITC(2014, pp. 65~66)는 디지털 상거래가 미국의 

디지털산업(digitally intensive sectors)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

다. 이에 따르면, B2B 거래나 내부 의사소통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미국 디지털산업의 생산성은 약 7.8~10.9% 향상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실질GDP는 3.4~4.5%(5,151억~6,710억 달러) 증가하는 한편, 실질임금

은 3.6~4%, 고용은 0~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활

용은 미국 디지털산업의 무역비용을 평균 26% 절감함으로써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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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질 GDP는 0~0.35%(16억~388억 달러), 실질 임금은 0.9%, 고용

은 0~0.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인터넷 활용이 디

지털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무역비용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미

국 실질GDP는 3.4~4.8%(5171억~7107억 달러), 실질임금 4.5~5%, 고용 

0~1.8%까지 증가한다. 이상의 효과분석을 비(非)디지털산업으로 확장하

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이 형성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단일시장이 형성될 경우 규모의 경제 활용

(시장 규모의 확대)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 중

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B2B 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간재 조달 다변화 

등으로 기업비용 절감규모가 EU GDP의 약 0.2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다. 또한 국가간 B2C 거래 활성화와 소비자후생 증대(선택 확대, 가격하

락 등)는 2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2/3는 상품과 

서비스 선택폭의 확대, 1/3은 가격하락에 기인한다(European Commission 

2015b, p. 6). 

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잠재력 

1)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마케팅, 배포, 판매, 소비자 서비스, 결제 등 다

양한 축면에서 도소매 거래에 큰 영향을 주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성장

을 촉진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B2C 기준) 시장 규모는 2013년 

1.23조 달러에서 2018년까지 2.36조 달러로 매년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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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2015년부터 북미를 추월한 것으로 예상된다.23) 특히 중국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져, 2012~17년간 중국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6.5%를 기

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제1위의 시장을 형

성할 것으로 보인다.24)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시장인 한중일 3국의 GDP 

대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한국 2.6%(’10년 1.9%), 일본 2.3% (’10년 

1.6%), 중국 4.9%(’10년 1.2%)로 추산되는바(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9), 3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표 2-4. 주요국의 소매부분 전자상거래 매출액(2012~17년)

(단위: 십억 달러)

국가 ’12 ’13 ’14 ’15 ’16 ’17
CA GR

(%)

미국 225.3 262.3 300.6 343.3 390.0 440.0 14.3

중국 70.9 141.6 249.4 369.7 506.3 665.1 56.5

영국 60.2 68.9 77.8 86.4 94.2 101.7 11.1

일본 77.6 70.8 77.0 83.3 89.3 95.1 4.1

독일 38.1 42.7 46.7 50.5 54.5 58.4 8.9

프랑스 30.2 34.2 38.4 42.6 46.4 50.3 10.7

캐나다 18.4 21.6 25.4 29.6 34.0 38.7 16.1

호주 18.1 19.2 20.3 21.4 22.6 23.6 5.5

러시아 12.1 14.7 17.4 19.2 20.6 21.6 12.3

한국 14.4 15.6 16.8 17.7 18.5 19.2 5.9

브라질 10.4 12.0 13.4 14.5 15.6 16.6 9.8

자료: eMarketer(2014b), “Top 10 geographical markets with highest retail ecommerce growth”http://www. 

onlinemarketing-trends.com/2014/07/top-10-geographical -markets-with.html(검색일: 2015. 8. 8).

23) eMarketer(2014a), “Global B2C Ecommerce Sales to Hit $1.5 Trillion This Year Driven 

by Growth in Emerging Markets” http://www.e-commercefacts.com/research/2014/07/ 

emarketer-global-e-commer/index.xml(검색일: 2015. 8. 8).

24) eMarketer(2014b), “Top 10 geographical markets with highest retail ecommerce growth” 

http://www.onlinemarketing-trends.com/2014/07/top-10-geographical-markets-with.html 

(검색일: 201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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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세계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2013~18년)

(단위: %)

자료: eMarketer(2014a), “Global B2C Ecommerce Sales to Hit $1.5 Trillion This Year Driven by Growth in 

Emerging Markets”http://www.e-commercefacts.com/research/2014/07/emarketer-global-e-commer/ 

index.xml(검색일: 2015. 8. 8).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에는 630조 원에 이르던 전자상거래 거래액

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204조 원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B2C 거래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직구) 규모는 2010년 약 2억 

7,000만 달러에서 2014년 약 15억 4,000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5 참고). 수입에 비해 수출(역직구) 통계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

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약 

3,700억 원(2013년 말 환율 기준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으로 추산된

다. 이것이 9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 pp. 1~2). 주요 수입(직

구) 대상국을 살펴보면, 2014년 미국이 전체의 약 3/4 정도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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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한국의 전자상거래 추이(2010~14년)

(단위: 십억 원, %)

거래주체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824,392 999,582 1,146,806 1,204,091

-

기업 간

(B2B)

747,090

(90.6)

912,883

(91.3)

1,051,162

(91.7)

1,095,696

(91.0)

기업⋅정부 간

(B2G)

52,772

(6.4)

58,378

(5.8)

62,478

(5.4)

70,649

(5.9)

기업⋅소비자 간

(B2C)

16,005

(1.9)

18,533

(1.9)

21,160

(1.8)

24,331

(2.0)
45,244

소비자 간

(C2C) 

8,524

(1.0)

9,788

(1.0)

12,006

(1.0)

13,414

(1.1)

주: 전자상거래 통계 작성은 2014년부터 중단되었음. 2014년 자료는 사이버쇼핑 총거래액(B2C + C2C 거래액 및 

B2B와 B2G 거래액 일부 포함), ( ) 안은 비중.

자료: 통계청(각년도) 및 통계청(2015)을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입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중

국, 독일, 홍콩, 일본 등의 순이다(아래 표 2-6 참고).

그림 2-5.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입

(단위: 천 건, 천 달러)

표 2-6.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입대상국

(단위: 천 달러)

2014

국가 금액

1 미국 12,534,493

2 중국 1,851,158

3 독일 919,639

4 홍콩 624,167

5 일본 408,275

6 영국 261,781

7 프랑스 133,690

8 뉴질랜드 114,085

9 호주 52,283

10 싱가포르 39,761

11 기타 26,188

주: EMS(전자상거래물품 포함)로 반입되는 건 중 현장면세된 건

은 통계 확인 안 됨.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www.

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 

=2457(검색일: 2015. 11. 10).

주: EDI 수입 및 목록통관 금액의 합산임.

자료: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 

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2457(검색일: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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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콘텐츠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

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며(｢콘텐츠산업진흥법｣(검색

일: 2015. 11. 11) 제2조 제1항), 일반적으로 음악, 게임, 비디오(영화, 인

터넷 TV, 애니메이션 등), 도서, 광고 등을 포함한다. 2019년에 이르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s: Content Delivery Networks)가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2/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Cisco 2015, p. 2), 

콘텐츠는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대상이다.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5년 약 2조 달러를 넘어서며,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2009~18년간 북미와 유럽/중동/아프리카의 시장점유율이 

약간 감소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8년

에 이르면 세계시장의 27.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14, pp. 19~21).

그림 2-6. 세계 콘텐츠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그림 2-7. 지역별 콘텐츠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p. 19~21을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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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13년의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중 출판 

분야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방송, 광고, 지식정보, 게임 등의 순

이다. 종사자 수는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방송, 

광고 분야의 경우 매출액에 비해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콘

텐츠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규모는 2013년 38조 382억 6,300만 원이며, 

부가가치율은 41.7%로서 타 산업에 비해 높다. 콘텐츠산업 가운데 부가

가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출판, 광고, 방송, 게임, 지식정보 등이

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p. 60 및 p. 80, pp. 68~71).

그림 2-8. 한국의 콘텐츠산업 부문별 매출
및 종사자 수(2013년)

(단위: 좌축 백만 원, 우축 명)

그림 2-9. 한국의 콘텐츠산업 부문별 
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2013년)

(단위: 좌축 백만 원, 우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 60 

및 p. 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p. 68~71.

디지털콘텐츠를25) 별도로 살펴보면, 산업 내에서도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2009년 24.3%에서 2012년 3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

25) 디지털콘텐츠의 세부 산업분류는 부록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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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평균 증가율도 콘텐츠산업 전체로는 9.2%로 한자리 수를 기록한 데 

반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윤호진 2014, p. 3).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콘텐츠산

업 매출과는 상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중 매출액 비중

이 큰 부문은 지식정보(36.2%)와 게임(29.9%)으로, 일반 콘텐츠 통계에

서는 출판이나 방송, 광고가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대비된다. 영화의 

경우 매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윤호진 2014, p. 3). 

표 2-7.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세부 장르별 매출액 추이(2009~12년)

(단위: 백만 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출판 1,149,481 1,309,334 1,481,371 1,529,732 5.8 3.3 10

만화 100,892 105,235 118,111 122,335 0.5 3.6 6.6

음악 589,868 650,487 907,502 978,546 3.7 7.8 18.4

게임 4,572,000 5,594,165 7,012,103 7,892,806 29.9 12.6 20

영화 22,324 28,575 181,834 213,401 0.8 17.4 112.2

애니메이션 7,810 7,430 13,042 15,025 0.1 15.2 24.4

방송 722,895 905,653 1,112,036 1,378,715 5.2 24 24

광고 878,088 889,493 1,442,905 1,668,111 6.3 15.6 23.8

지식정보 6,071,439 7,242,686 9,045,708 9,529,478 36.2 5.3 16.2

콘텐츠솔루션 2,182,148 2,359,853 2,867,171 3,029,140 11.5 5.6 11.6

합계　 16,296,945 19,092,911 24,181,783 26,357,289 100 9 17.4

전체 콘텐츠 67,078,503 73,322,317 82,967,886 87,271,637 - 5.2 9.2

디지털콘텐츠의 

비중
24.3 26.0 29.1 30.2 - - -

자료: 윤호진(2014),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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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2010년 대비 

2014년 수출 규모가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다만 수출은 대부분 게임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분야의 수출 규모는 미미하다.

그림 2-10. 한국의 콘텐츠 무역
(2009~14년)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11. 한국의 콘텐츠산업 부문별 
수출입(2013년) 

(단위: 천 달러)

주: 2014년 수출은 추정치, 수입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 72 

및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p. 5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 72.

3)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후 다양한 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은 검색엔진(PC/모바일), 운영체제(PC/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PC/모바

일), 소셜미디어26)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시장

은 특정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는바 이는 앞에서 논

의한 이론적 특성과 부합한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바일 검색엔진, PC 운영체제의 시장집중도가 특히 높다. 

26) Net Market Share, https://www.netmarketshare.com/search-engine-market-share.aspx? 

qprid=5&qpcustomb=0(검색일: 2015. 8. 8) 기준.



제2장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과 경제적 잠재력❙65

표 2-8.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집중도(HHI지수)27)

시장
경쟁 현황

HHI지수 평가

검색엔진(PC) 4,983 집중

검색엔진(모바일) 8,623 집중

운영체제(PC) 8,351 집중

운영체제(모바일) 4,174 집중

인터넷 브라우저(PC) 3,904 집중

인터넷 브라우저(모바일) 2,835 집중

주: 평가는 미 국무부 기준으로 1,800 이상이면 집중, 1,000~1,800 이면 다소 집중, 1,000 미만이면 경쟁.

자료: Net Market Share, https://www.netmarketshare.com/search-engine-market-share.aspx?qprid=5& 

qpcustomb=0(검색일: 2015. 8. 8)를 토대로 저자 계산.

다음에서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의 글로벌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검색엔진 시장의 경우,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구글이 60~70%

의 시장점유율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과 

Yahoo, 중국의 Baidu 등이 뒤를 잇는다. 중국의 검색엔진은 자국의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데스크탑 부문에서 약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경

쟁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검색엔진 시장의 경우 구글이 90%를 넘는 압

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소셜네트워킹과 사용자 리뷰를 담는 웹사이트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광고와 마케팅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의 하나이다. 세계의 주

요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웹 추천 중에 

주요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 정도이며, 그 중에

서는 Facebook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추천 당 내

용의 깊이나 이탈률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으로 높다. 

27) HHI지수는 시장집중도의 통계적인 측정을 위해 고안된 지수로 관련시장에서 모든 회사

들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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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검색엔진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데스크탑(左)과 모바일태블릿(右) 

(단위: %)

 

자료: Net Market Share, https://www.netmarketshare.com/search-engine-market-share.aspx?qprid=5& 

qpcustomb=0(검색일: 2015. 8. 8).

표 2-9. 소셜미디어의 추천 비중

(단위: %)

소셜미디어 전체 웹 추천 중 비중 추천당 깊이 신규방문자 비율 이탈률

Facebook 3.18031 1.60 71.28% 85.57%

Google+ 0.02812 1.06 94.06% 97.74%

Reddit 0.02735 1.15 94.77% 95.99%

Twitter 0.01573 1.13 97.41% 95.23%

StumbleUpon 0.01194 1.12 98.42% 92.22%

LinkedIn 0.01041 1.25 93.87% 93.14%

YouTube 0.00873 1.28 96.31% 92.14%

Digg 0.00041 1.35 66.67% 88.15%

Mashable 0.00005 1.19 100.00% 93.75%

Scribd 0.00002 1.00 100.00% 100.00%

Fark 0.00001 1.00 66.67% 100.00%

Metacafe 0 1.00 100.00% 100.00%

Flickr 0 1.00 100.00% 100.00%

총계 3.28308

주: 2015년 5월 기준.

자료: Net Market Share, https://www.netmarketshare.com/search-engine-market-share.aspx?qprid=5& 

qpcustomb=0(검색일: 2015. 8. 8).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시장은 글로벌시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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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검색엔진 시장의 경우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이 현저하게 높아 

네이버가 83.71%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다

음(13.41%), 구글(1.42%), Zum(0.97%), Bing(0.41%)의 순이다. 네이버

의 경우 일본,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진출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 시장은 미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져 페이스북(92.64%)이 압

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며, 트위터(4.85%), 유튜브(2.05%)의 순이다. 

그림 2-13. 한국의 검색엔진 시장점유율

(단위: %)

그림 2-14. 한국의 소셜미디어 시장점유율

(단위: %)

주: 2014. 9~2015. 7월 기간 중 평균을 낸 수치임.

자료: Internet Trend, http://internettrend.co.kr/trendForward.tsp(검색일: 2015. 8. 8).

4) ICT 기반 서비스 무역 

디지털 상거래의 또 다른 주요 대상은 서비스이다. 여기서는 앞장에서 

논의한 UNCTAD의 ICT 기반 서비스 분류를 준용하여 국제거래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일반적인 서비스 무역통계와 

동일하며, 이 가운데 디지털 방식 또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규모가 얼마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기존 통계에 근거한 ICT 기반 서비스

는 해당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해석할 수 있다. 



68❙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 ICT 기반 서비스 수출 규모는 2014년 약 2조 4,900억 달러로서 

전체 서비스 수출의 약 47~49%를 차지하며, 2009~14년간 연평균 7.3%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사업서비스(45.3%) 이외에, 통

신‧컴퓨터‧정보 서비스가 18.5%를 차지하며, 금융서비스는 16.9%, 지식재

산권 사용료가 12.1%로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ICT 기반 서비스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서 세계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며, 뒤를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인도 등의 순이다. 한중일도 이 분야의 주

요 수출국으로서, 중국이 약 992억 달러로서 세계 7위의 수출국이며, 일

본은 9위, 그리고 한국의 16위를 기록하였다(이상 2014년). 

그림 2-15. 세계 ICT 기반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달러)

표 2-10. 주요 ICT 기반 서비스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Time Series on International Trade, http://stat.wto.org/ StatisticalProgram/

WSDBStatProgramHome.aspx?Language=E(검색일: 2015. 8. 5).

우리나라의 ICT 기반 서비스의 수출은 2009~14년간 약 1.7배 증가하

였으며, GDP 대비 수출입규모의 비중은 2014년 약 5.5%이다. IC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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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운데,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와 개인‧문화‧여가 서비스 이외 대

부분의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 부문과 

기타사업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기타사업서비스의 적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부록 1 

참고). 

그림 2-16. 한국의 ICT 기반 서비스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17. 한국의 ICT 기반 서비스 
세부분야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는 UNCTAD의 정의에 따라 금융‧보험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그리고 개인‧문화‧여가 서비스를 포함함. 기타사업서비스의 경우 디지털로 전송이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업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집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포함시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무역‧국제수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

&parmTabId=M_01_0(검색일: 2015. 8. 5).

5) 클라우드컴퓨팅 및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 축적과 사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에서 무형의 

서버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활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개인 등 사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물리적 장치 없이 활용‧관리할 수 있는바,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서비

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을 비롯한 각종 경로를 통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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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는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산

업 역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영역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2012년 260억 달러에서 2020년 3,000억 

달러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p. 10)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산업 매출액이 2014년 

5,239억 원(2013년 말 기준 약 3,932억 원)으로 증가하고, 전체 매출액에

서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97%에서 

2014년 7.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근로자 가운

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자의 비중 역시 커지는 추세이다. 클라우드 분류28)

별로 보면 IaaS와 SaaS에 대한 활용비중이 높고,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

(31.5%)가 주된 사용자이며, 그 다음은 제조업(17.9%), 공공행정(16.7%), 

금융업(8.7%)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많이 사용한다. 

상기한 우리 기업의 2014년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총매출액은, 예를 들

어, 같은 해 아마존 AWS의 매출액인 62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의 약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사업에 이용하

는 경향은 뚜렷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2011년 73억 달러 수준이나 2017년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억 6천만 

달러에서 2016년 3억 3천만 달러로, 2020년경에는 8억 9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2-19, 2-20). 

28) 한국의 클라우드 대분류 및 산업분류체계는 부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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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주: 퍼블릭 클라우드에 한하며 PaaS, SaaS, IaaS 포함.

자료: Wikibon(2015). p. 3

표 2-11. 한국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매출액 및 근로자 추이(2012~14년)

(단위: 건, 백만 원, 명)

구분

2012년 매출액 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2012년 근로자 2013년 근로자

전체

매출액

클라우드

매출액

전체

매출액

클라우드

매출액

전체

매출액

클라우드

매출액

전체

상시

근로자

클라우드

관련

근로자

전체

상시

근로자

클라우드

관련

근로자

합계　 6,406,884 190,485 8,153,560 393,235 7,302,988 523,856 64,814 2,035 70,253 3,666

IaaS 2,170,800 60,906 2,913,207 199,909 2,218,153 259,893 44,640 649 46,333 723

PaaS 13,594 8,686 11,055 7,259 12,751 12,211 327 131 484 180

SaaS 2,118,393 53,551 2,247,631 96,100 2,043,367 133,515 5,873 614 9,177 2,011

Cloud HW 47,430 11,416 82,962 16,784 101,711 20,609 190 60 553 99

Cloud SW 528,040 52,126 596,951 70,683 501,040 95,628 9,284 546 9,406 633

기타 1,528,627 3,800 2,301,754 2,500 2,425,966 2,000 4,500 35 4,300 20

주: 2014년도는 잠정치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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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그림 2-20. 한국의 빅데이터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ikibon, Big Data Vendor Revenue and Market 

Forecast 2013-2017, http://wikibon.org/wiki/v/

Big_Data_Vendor_Revenue_and_Market_Forec

ast_2013-2017(검색일: 2015. 12. 1).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3), pp, 6~7.

6) 국경간 데이터 이동 

이상에서 거론한 인터넷상의 콘텐츠, 서비스, 정보 등의 이동은 데이터

의 이동으로 환원할 수 있는바, 최근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모는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간 글로벌 IP 트래픽 규모는 2016년 

말 1.1제타바이트에 달하고(약 88.4엑사바이트/월), 2019년에는 그 두 배인 

2제타바이트(약 168엑사바이트/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Cisco 2015, 

p. 1 및 p. 4).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 이동을 주도하는 것은 시청각 콘텐츠

로서, 2014년의 경우 전체 IP 트래픽 가운데 약 67%를 동영상 전송이 

차지하며, 2019년에는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Cisco 2015, p. 

2).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P 트래픽 규모가 가장 커서 2019년

에는 54,434페타바이트/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다음으로 북미 지

역의 규모는 같은 해 49,720페타바이트/월, 그리고 서유럽은 24,680페타

바이트/월로 추정된다(Cisco 2015,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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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글로벌 IP 트래픽 전망

(단위: 엑사바이트/월)

그림 2-22. 지역별 IP 트래픽 전망

(단위: 페타바이트/월)

자료: Cisco(2015), p. 4(좌) 및 p. 28(우).

그림 2-23. 글로벌 IoT 연결기기 수

(단위: 백만 대)

그림 2-24. OECD 주요국 인구 100명당
IoT 연결기기 수

(단위: 인구 100명당 연결기기 수)

자료: IDC(2014), p. 21.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http://www.

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

d/science-and-technology/oecd-digital-econ

omy-outlook-2015_9789264232440-en#page2

61(검색일: 2015. 11. 12).

데이터를 활용, 발생시키는 디바이스(device)를 기준으로 보면, 사물인

터넷 성장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ID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IoT 연결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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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4억 개에서 2020년 28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23). 2015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IoT 연결기기 수는 중국(8,400만 

대), 미국(7,800만 대), 우리나라(1,800만 대) 등으로 파악되며, 이를 인구 

100명당 연결기기 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덴

마크,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등의 순이다(그림 2-24).

7) 인터넷 기술의 경제적 기여: 디지털 집중도 

디지털 집중도(digital intensity)는 산업별로 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수

준을 측정한 지표를 의미한다. 디지털 집중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나 ICT 관련 중간재 투입 비중을 들 수 있다(USITC 

2013, 3-2). 본 소절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기업규모 및 산업별로 전자

상거래 이용비율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산업별 클라우드컴퓨팅 활

용 비율을 통해 디지털 집중도를 계측하였다. 그리고 산업별로 중간재 구

입액 가운데 ICT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한 경험이 있

는 업체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용비율

도 2013년 25%까지 높아졌다. 업체 규모별로 세분화해보면, 사업체 규모

가 클수록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전자상거래 이용사업체의 비율이 높다. 

업종별 전체 사업체 중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2010~13년간 모두 

50% 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각 업종의 이용률은 최근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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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전자상거래 이용경험 사업체(左)와 규모별 이용비율(右) 추이 

(단위: 개, %)

  

주: 사업체는 전국의 종사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정보화통계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 

ZTITLE&parmTabId=M_01_01(검색일: 2015. 7. 14).

매출액에서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제조업(36.2%), 숙박 

및 음식점업(34.2%), 도‧소매업(32.6%)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평균 

20% 미만으로 매출 비중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은 B2B 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2-26. 업종별 전자상거래 이용경험 
사업체 비중 추이(2010~13년)

(단위: 개, %)

그림 2-27. 업종별 전자상거래 매출비중
(2013년)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정보화통계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

ZTITLE&parmTabId=M_01_01(검색일: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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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별 클라우드컴퓨팅 사용수준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

(31.5%)가 주된 사용자이며, 그 다음은 제조업(17.9%), 공공행정(16.7%), 

출판/영상(10.5%), 금융(8.7%) 등의 순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많이 사용

하는 반면, 의료 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12. 한국의 산업별 클라우드컴퓨팅 거래 현황

(단위: %)

구분 합계 국방
의료

(건강)
금융 제조

정보

통신

출판/

영상

(교육)

공공

행정
기타

　전체 100 1.2 1.2 8.7 17.9 31.5 10.5 16.7 12.3

IaaS 100 2.3 0 9.1 18.2 31.8 13.6 13.6 11.4

PaaS 100 0 0 11.1 0 50 11.1 5.6 22.2

SaaS 100 2.3 4.5 4.5 29.6 15.9 11.4 15.9 15.9

CloudHW 100 0 0 0 12.5 43.8 6.2 25 12.5

CloudSW 100 0 0 15.4 12.8 35.9 7.7 23.1 5.1

기타 100 0 0 0 100 0 0 0 0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 p. 12.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ICT 중간재 사용비중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ICT 중간재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 방송통신 

서비스, 정보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디지털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분야로서 광고업, 통신업 등이 두드러지는 반

면, 출판업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

조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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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분류 산업 중/소분류 2012

서

비

스

업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방송업 43.79 

통신업 23.73 

출판업 3.44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업 2.52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광고업 54.67 

법무, 경영지원 서비스업 13.02 

과학기술 전문서비스업 5.36 

금융 및 보험서비스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20.37 

금융업 14.82 

보험업 10.00 

도소매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13.25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업 6.03 

운송서비스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업 5.10 

철도운송업 1.70 

도로 운송업 1.27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업 3.87 

의료 및 보건업 0.68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폐기물‧자원재활용서비스업 3.25 

문화, 기타서비스
문화서비스업 2.8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업 2.76 

음식점, 숙박업 숙박업 2.04 

제

조

업

전기 및 전자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17.71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2.41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1.73 

목재 및 종이, 인쇄　
인쇄 및 복제업 1.23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0.58 

화학제품
비료 및 농약 제조업 1.02 

의약품 제조업 0.83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비금속광물 제조업 0.94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0.41 

표 2-13. 한국의 주요 산업별 디지털 집중도(2012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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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계속

산업 대분류 산업 중/소분류 2012

제

조

업

1차 금속제품
철강가공제품 제조업 0.65 

철강1차제품 제조업 0.44 

기계 및 장비
일반목적용기계 제조업 0.56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0.41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의복 제조업 0.47 

가죽제품 제조업 0.43 

운송장비

자동차 제조업 0.56

선박 제조업 0.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2 

금속제품 금속제품 제조업 0.36

주: 산업별로 ICT 중간재 사용비중을 계산한 것으로서, ICT 중간재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 방송통신 서비스, 정보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를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4)을 토대로 저자 계산. 

표 2-14. 향후 디지털화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기업 설문결과)

주요 산업 산업/하위산업군 %

정보

IT 및 기술 72.0

통신 66.0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및 출판 65.0

소매 소매 및 소비자 제품 48.0

금융서비스 상업 뱅킹 47.0

생명과학 생명과학 38.0

교육 교육 38.0

금융서비스 

자본시장 33.0

자산관리 30.0

보험 27.0

기타 24.0

헬스케어 헬스케어 서비스 24.0

제조업 제조업 23.0

정부 정부/공공 분야 17.0

자료: Oxford Economics(2011),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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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디지털 집중도가 낮게 나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4]는 향후 디지털화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산업에 대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서비스산업

이 디지털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기업들은 제조업 역시 상당한 영

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등의 등장과 더불어 제조

업 분야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면서 심화될 것으로 예

상되는바, 디지털화의 진전은 제조업의 고도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4.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

본 절에서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쟁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29) 1절의 국제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디지털 상거

래의 쟁점은 거래 대상으로서 무형의 디지털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디지털 상거래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유무형 재화의 거래

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쟁점은 거래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무

형 재화 간의 구분이 어려운바, 유형재화의 인터넷 거래와 관련된 쟁점도 

포함하였다. 

먼저 대표적인 쟁점으로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치가 있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제약하는 현지화 조치(localization 

29)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제약요인을 검토한 문헌으로는 OECD(2013a), Ezell, 

Atkinson, and Wein(2013), USITC(2013, 2014), Meltzer(2014) 등이 있다. 본 절에서

는 디지털 상거래와 특별히 관련되는 쟁점을 다루었으며, 투자제한과 같이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안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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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보 유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지화 조치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활동 영역을 국경 내로 제

한하는 조치로서, 데이터 국외이전 금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국 기업

과 국민의 정보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들이 존재

하는바, 이들은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두도록 의무화하거나 국외 서버에 

자국 정보를 이전시키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일

부 국가에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바(아래 구글의 데이

터 센터 지도 참고), 데이터 서버의 위치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간 정보 이동의 자유화와 관련

된 핵심 현안으로서 WTO TiSA 협상, TPP, 한중일 FTA, RCEP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림 2-28.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글 사례 

 

주: 2015년 8월 현재.

자료: Google, Data Center Locations, http://www.google.com/about/datacenters/inside/ locations/index.html

(검색일: 201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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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는 상기한 현지화 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각국은 자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기초하

여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개인정보 보호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국경간 개

인정보 이동에 대한 규율은 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요건이기

도 하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는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

는 적정 수준‧형태의 개인정보 보호체제하에서 달성 가능하며, 국경간 데

이터 이동 자유화와 개인정보 보호체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

이다. 또한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상이한 법체계를 운영하고 보호 

수준 역시 다른바, 이것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저해하는 한편 기업 활

동에도 장애요인이 되므로, 각국의 상이한 법규와 제도를 공통의 기초 위

에 재정립하는 한편 호환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이다. 디지털재화는 일반적으로 복제가 

쉽고, 원본과 복제본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

비할 유인이 낮다. 이에 따라 디지털재화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인 해결책이 DRM이라면, 제도적 해결방안이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

다. 디지털재화의 국경간 거래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상의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디지털재화에 대한 권리 보호 등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있

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사업허가 시 외국기업에 대해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외국기업의 

핵심기술을 자국기업에 의도적으로 유출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 과세는 OECD, EU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

이다. 먼저 국가별로 관련 법규가 상이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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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3a, pp. 28-29). 해외 판매 시 기업은 판매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외국의 과세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소비세율과 

등록면제 기준액이 상이하고 행정절차가 상이하여 기업(특히 중소기업)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30) 더욱 논란을 제기하는 쟁점은 역외 공급자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즉, 역외 공급자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정사업장의 해석을 놓고 국내외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는 소비자 편의성이다. 많은 조사가 국제 디지털 상거래를 제약하

는 주요인으로서 국경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지적하고 있다. 국

제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 적용‧집행 문제, 국내와 

다른 소비자 불만해결 시스템,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

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구입 관련 상담이 2013년 149건에서 2014년 271건

으로 증가하였으며(한국소비자원 2015, p. 1), 이 수치가 실제 공식 접수‧

처리된 상담 건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

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비용 및 보증 

‧ 반송 비용은 회원국간 전자상거래를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거론되고 있

다. 또 다른 대표적인 문제는 결제의 편의성으로서, 결제수단의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통용범위가 제한될 경우 이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를 제약하

는 요인이 된다(OECD 2013a, p. 29). 

다섯째는 국경 조치(border measures)로서 국경간 디지털재화 전송에 

30) European Commission(2015a, p. 8)에 따르면 EU 역내에서 국경간 판매 시 상대국 부

가세 기준을 준수하는 데 평균적으로 최소 연간 5,000유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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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관세 처리, 일부 유형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이 쟁

점이다. 또한 통관 절차 개선에 따른 배송비용 절감, 그리고 소액배송이 

많은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상 소규모 상품거래의 관세면제 범위 조

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31)

5. 소결 

디지털 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

재하지 않지만,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주문방식으로서,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핵심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를 지칭하며, 여기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OECD의 정의에 

비해 포괄적이지만, 사실상 주문방식에 근거하여 해석된다고 판단된다. 

거래방식의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며, 이것이 현재 쟁점의 중심을 이룬다. 

디지털재화의 형태와 종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속성이 유형재화와는 매우 다르다. WTO와 

31) APEC 회원국의 경우, 관세 면제를 적용받는 최소 수입규모(de minimis threshold)가 

1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소규모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면제로 발생하는 이익

의 76%는 행정비용 감소에 기인하며, 아울러 정부 수입의 감소분은 FTA를 통한 관세 

감축 등으로 인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olloway and Rae 

2012,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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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논의, EU의 정책 등에서 나타나듯이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 쟁점은 주로 배송과 관련된 물류 및 통관 문제, 소비자 분쟁해결 문

제 등에 집중되는 반면 디지털재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으며, 이

에 따라 시장의 성격이 다르고 관련 쟁점도 상이하다. 디지털재화의 시장

은 보편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용하며, 무형성으로 

인해 국경간 거래에 소요되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비용이 매우 적다. 

최근 국제 통상협상에서는 디지털재화의 국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논의

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재화가 무엇인가부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IT 상품 일부(예: CD에 수록된 음원, DVD에 

수록된 동영상 등) 및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군(예: UNCTAD

가 규정한 ICT 기반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기존의 산업분류체계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

의 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이전되는 각종 정보가 있다.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

유화는 WTO TiSA 협상, 그리고 한미 FTA,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에 

포함되고 있는데, 디지털재화의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개인정보가 포

함된다. 

디지털 상거래는 좁게 보아 거래 비용의 절감과 거래 대상의 확대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새로운 사업모델 형성의 장으로서 

기존 경제 및 산업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인으로서, 인터넷 

플랫폼의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이나 제조업에서의 사물인터넷 융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게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일부 플랫폼 등에서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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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컴퓨팅 등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단 수출 

촉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

안으로서, 디지털화된 정보의 이동, 그리고 디지털경제라는 폭넓은 시각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국내제도의 개선은 물론, 국제적인 

제도 조화, 그리고 상기한 국제통상협상에의 입장 모색이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국제통상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새로운 쟁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분야이다. WTO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GATT와 GATS에서 모두 규율될 수 있으며, 양자를 적용하기 

어려운 회색지대를 포함하는바 WTO 체제하의 공백영역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TPP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한 국경간 정보 이전 자유화나 

데이터 서버의 현지화 금지, 그리고 소스코드 요구 금지와 같은 쟁점은 

향후 통상협상에서의 당면 현안이다. 

4절에서 본 바와 같이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된 쟁점은 포괄적이다. 본 

보고서의 3장부터는 다섯 가지 쟁점 가운데,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국경간 정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사

안, 그리고 과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국경간 정보 이동은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서, TPP 전자상거래 협정에

서는 의무조항으로 포함됨으로써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

고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

경간 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역시 통상협상에서 주

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제기되

는 새로운 쟁점에 대한 국제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중요성이 높다.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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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여건이 되며 동시에 국외 

공급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OECD 등에서 주요 논의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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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인터넷상에서 생성, 처리, 저장되는 정보는 물리적인 위치의 제약을 받

지 않으므로 특정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국가간 이동되는 정보의 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

서는 정보, 특히 개인정보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일종의 재화가 

되어 이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었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의 국

경간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국가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는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규제 수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해지게 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p. 26). 특히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32) 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동에 관한 규제는 2013년 미국 국

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을 계기

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업계가 

전 세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감에 따라 결국 전 세계의 개

인정보가 미국기업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반발로 세계 각국이 데이

터 현지화 요구를 강조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외로의 서버 또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해외에서 자국민

의 민감한 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가 처리될 때 발생하는 

32) 데이터 현지화란 데이터 서버 또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반드시 국가 내에 위치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서, 데이터 국외이전의 금지(데이터 종류 또는 지역 제한), 데이터 국외

이전의 조건 강화(사전 별도동의 또는 규제 당국의 허가), 데이터 사본 국내 저장, 데이

터 국외이전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이뤄진다(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 전문가간담회, 

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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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낮추고 정보 보안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

보를 수집, 취급, 저장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고 국가간 

디지털 무역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2. 국제논의 동향

가. OECD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지침(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이하 “OECD 프라이버시 지침”)”을 채택했다. 

“OECD 프라이버시 지침”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국간 국내법제도 및 관행의 격차를 줄이

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일반적 정의’, ‘기본원칙’, ‘국제적 적용에 대

한 기본원칙’, ‘국내적 이행’, ‘국제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33) 본 지침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을 제공하였으며(정상호 외 2014, p. 1) 이후 각국이 마련한 개인정보보

호법의 토대가 되었다(정효진, 윤재석 2014, p. 2). OECD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8대 원칙은 [표 3-1]과 같다.

33)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sti/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 

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검색일: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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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개인정보 보호 8대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

정보 정확성 원칙

(data quality)

-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확보

목적 명시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수집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 금지

안전성 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공개의 원칙

(openness)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존재사실,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개인 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보장

-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접근 보장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 개인정보관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원칙준수의무 및 책임 부과

자료: OECD 홈페이지, http://oecdprivacy.org/(검색일: 2015. 8. 10); 방윤희, 이현실, 이일현(2014), p. 166; 정효진, 

윤재석(2014), p. 2.

한편 OECD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ICT기

술이 급속히 진화함에 따라 2013년 “개정된 OECD 프라이버시 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발표했다. 주요원칙은 유지하되 프라이버시 관리 프

로그램, 보안침해에 대한 고지, 국가 프라이버시 전략, 교육, 상호운용성 

등의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고, 기업의 책임성이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

에 관한 내용은 보다 확대되었다(OECD 2013c, p. 22).

[표 3-2]는 1980년 지침과 2013년 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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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당한 제한’34)을 

비교한 내용이다. 2013년 개정 지침은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해 보다 

단순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가 데이터

의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책임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3c, p. 30). 국경간 개인정보가 

이동되는 상대 회원국이 OECD 지침을 준수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면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지양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과

도한 제한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1980년과 2013년 지침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2.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에 관한 OECD 개인정보보호 지침

1980년 지침 2013년 개정된 지침

15.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국내처리와 재전송(re-export)이 타 회

원국에 미치는 영향(implications)을 고려해야 한다. 

16. 회원국은 타 회원국을 통한 경유(transit)을 포함하는 개인정

보의 국경간 흐름이 원활하고(uninterrupted) 안전(secure)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정보관리자(data controller)는 데이터의 위

치에 관계없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

정보에 관한 책임을 지닌다.

17. 회원국은 타 회원국이 본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기 않거나 데이

터의 재전송이 국내 프라이버시 법규를 회피(circumvent)할 

수 있을 시를 제외하고 타 회원국과의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

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회원국은 정보의 성질로 

인해 국내 프라이버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

나 타 회원국이 이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특정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17. 회원국은 a) 타 회원국이 본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거나 b)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 자국과 타 회원국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지양해야 한다.  

18. 회원국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에 장벽이 되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법, 정책, 관행의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18. 데이터의 민감성과 데이터 처리의 목적 및 

맥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제약은 존재하는 위험(risks presented)

에 비례해야 한다.

자료: OECD,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http://www.oecd.org/sti/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

sonaldata.htm(검색일: 2015. 6. 30); OECD(2013c), p. 16.

34)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Free Flow and Legitimat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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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OECD는 2013년 개정 지침을 통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규범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을 강조하면서 프라이버시 집행

기구간 정보공유를 강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진행에 관한 협력 확대, 프

라이버시 프레임워크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협정의 개발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 지침에는 1980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

관리자의 책임성 이행(implementing accountability)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나. APEC

APEC은 “OECD 프라이버시 지침”을 토대로 2005년 “APEC 프라이

버시 프레임워크(APEC Privacy Framework)”를 발표했다. “APEC 프라

이버시 프레임워크”는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소비자의 신

뢰 제고 및 전자상거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 3-3]에는 APEC의 

개인정보 보호 9대 원칙이 설명되어 있다. APEC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

크 및 개인정보 국외이동 논의는 주로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되어 온바, 

논의 결과도 미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APEC은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PEC 프라이

버시 프레임워크”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PEC은 이번 개

정을 통해 APEC 역외 지역의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와의 상호운영성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 제약과 자유

로운 유통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프라

이버시 관리 프로그램(PMP) 개념 도입, 프라이버시 침해 유출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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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PEC 개인정보 보호 9대 원칙

원칙 주요내용

피해예방

(Preventing Harm)

- 개인의 합법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를 존중하여 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조치

고지

(Notice)

-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행 및 정책을 해당 개인들에게 

명료하고 알기 쉽게 설명

정보수집의 제한

(Collection Limitations)

- 개인정보 수집은 수집 목적에 국한되어야 하고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함

- 필요할 경우 개인에게 고지하거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의 이용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의 수집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함

선택

(Choice)

- 필요한 경우 개인들에게 자기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명료하고 뚜렷하며 쉽게 이해되고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함

개인정보의 완벽성

(Integrity of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는 완벽해야 하며 활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함

보안조치

(Security Safeguards)

- 개인정보관리자는 보관 중인 정보를 분실하거나 비인가자의 접근, 비인가된 

파괴, 활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열람 및 수정

(Access and Correction)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할 수 있는 권리는 무제한적 권리는 아님

- 타이밍, 수수료, 엑세스 방식 및 형태뿐 아니라 엑세스가 허용되는 특정 

조건 등에 따라 열람 및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음

책임성

(Accountability)
- 개인정보관리자는 상기 원칙의 실행방안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자료: APEC(2005); 방윤희, 이현실, 이일현(2014), p. 166; 정효진, 윤재석(2014), p. 2.

지의무 추가,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국내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35) 

한편 APEC은 2011년 다국적 정보처리기업을 다수 보유한 미국의 주

도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인증제도인 Cross Border Privacy 

Rules(CBPR)를 도입했다. CBPR은 APEC 역내에서 역내 다른 국가에 

위치한 조직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역내 민간기업을 위해 일관성 있는 

35) 뉴질랜드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홈페이지, https://www.privacy.org.nz/ 

blog/apec/(검색일: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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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관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CBPR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례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FTA

FTA 협정문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대부분 국제표준 및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criteria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을 준수하자는 수준이다.36) 통상협상에서 이

보다 더 구체적인 디지털 정보보호 관련 논의는 주로 관련업계의 이해관

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관련업계는 미국 정부에 자유로운 정보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는 통상

협정 개발을 요구했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은 최초로 전자상거래 장(제

15장)에 인터넷 개방과 안정성에 대한 특별 원칙을 포함시킨 사례가 되었다. 

협정문 제15장 8조 ‘국경간 정보 흐름(Cross-border Information Flows)

에는 “무역을 원활히 함에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

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전자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한

다”37)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문의 내용이 이러한 장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또는 ‘필요한’ 장벽의 의미도 구

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Aaronson and Maxim 

3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수석 전문가간담회 자료(2015. 4. 24).

37) 원문은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facilitating trade, and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frain from imposing or maintaining unnecessary barriers to electronic information flows 

across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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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 283).

한편 한·EU FTA 협정문 제7장 ‘서비스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에도 

디지털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협정문 제7장 43조 데이터 처리(data processing)에는 “각 당사자는 자신

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

러한 처리를 위해 자신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38)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조항에서 

양자는 “각 당사자는 개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약

속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개인 자료의 이전에 대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위

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채택한다”39)고 강조했으나, 한‧미 FTA 협정문과 

마찬가지로 한‧EU FTA 협정문 역시 구체적인 사생활 보호 방안은 명시

하지 않았다.

2014년 타결된 한‧중 FTA의 협정문 제13장 전자상거래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조항으로서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

면서,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

를 채택 또는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

험을 공유한다(제13.5조)”40)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근 협상이 진행 중

38) 원문은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 facilitating 

trade, and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refrain from imposing or maintaining unnecessary barriers 

to electronic information flows across borders.

39) 원문은 Each Party, reaffirming its commitment38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of individuals, shall adopt adequate safeguards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40) 원문은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96❙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 한중일 FTA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일본은 ‘로컬서버 위치요건 금지 조

항’을 논의 주제로 제시한 바 있다.41)

2015년 11월 공개된 TPP 협정문 중 제14장 전자상거래 장에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42)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유

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제14.8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없는 한‧미 FTA나 기본적인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한 

한‧중 FTA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당사국은 사업수행을 위한 국경간 정보

이동(개인정보 포함)을 허용해야 하고(제14.11조 전자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43)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컴퓨팅 시설을 자국 

내에 두도록 요구할 수 없다(제14.13조 컴퓨팅 시설의 위치).44)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

commerce,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which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share in-

formation and experience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electronic 

commerce.

41) 이에 한국은 금융정보 금융 정보 관련 지침이 있다고 언급했고, 일본은 금융 정보 관련 

서버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 정보 분야는 규제하고 있다고 설

명한 바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수석 전문가간담회, 2015. 4. 24).

42) TPP 협정문에 관한 내용은 2015년 11월 현재 기준 작성된 것으로 이후 일부 수정될 가

능성이 있음. TPP 협정문은 USTR(2015), “TPP full text Chapter 15. ELECTRONIC 

COMMERCE,” November 2015,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TPP-Final-Text-Electronic- 

Commerce.pdf(검색일: 2015. 11. 15) 참고.

43) 원문은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44) 원문은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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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수 있다45)고 명시되어 있어 각 당사국의 해석과 적용에 논란의 소지

가 있다.46)

미국과 EU 간 진행되고 있는 TTIP 협상에서도 EU는 미국으로 이전되

는 EU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경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입장 차이를 보인

다.47) 오히려 EU는 TTIP 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연방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48) 

한편 WTO TiSA(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에서도 미국은 전자상거래‧

금융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국경간 이

동을 허용하는 규범을 제안한 바 있다(제2장 참고). 

45) 원문은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

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

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

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46) TPP 협정문 전자상거래 장 중 데이터 국경간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내용은 부록 

4 참고(국문 번역하여 기재함).

47) EDRi(2015), Data protection and privacy must be excluded from TTIP, https://edri. 

org/data-protection-privacy-ttip/(검색일: 2015. 6. 28).

48) Intereconomics, EU Data Protection Reform: Opportunities and Concerns, http://www. 

intereconomics.eu/archive/year/2013/5/871/(검색일: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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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개인정보 보호

1) 규제방식 비교: EU와 미국

EU와 미국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

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 국가이다(표 3-4). EU는 모든 산

업분야를 아우르는 일괄법(omnibus law) 차원으로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반면, 포괄적인 개인정보규정이 부재한 미국은 분야별로 관련규정을 적용

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취한다(USITC 2013, Chapter 5-8). 일반

적으로 미국은 관련법에서 개인정보 사용 금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 사용을 허용하는 편이나(opt-out), EU는 법이 명확하게 개인정보 사

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금지한다(opt-in). 그

리고 미국은 국가간 개인정보의 이동에 있어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 편

이나, EU는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동을 보다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

다. 최근 미국 정부는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담은 ‘소비자 프라이

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

으나 여전히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반면, EU는 보다 강력

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USITC 2013, 

Chapter 5-14~15).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권과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강조하는 전통을 가

진 EU는 “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2000년 

선언, 2009년 발효)”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다. 

EU 인권헌장 8조(개인정보 보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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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EU와 미국의 입장 비교 

EU 미국

접근방식
- comprehensive regulation

- opt-in

- sector-based approach

- opt-out

원칙 - 적정성 원칙(Adequacy principle) -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관련법

제도

- Directive on Data Protection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진행 중)

- E-privacy directive

- Gramm-Leach-Bliley Act(금융)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의료)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아동)

-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개인정보

국외이전
-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 -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허용

자료: 김경환(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하연 박사 APEC 전문가풀 발표자료(2015. 7. 16) 등 참고하여 저자 정리.

인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

해 개인의 동의나 적법한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49)

1995년 제정(1998년 발효)된 EU의 “Directive on Data Protection(이

하 Directive)”50)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개인권리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U는 개인정보의 역외이

전을 위해 적정성 평가, BCR, 표준계약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EU는 Directive 25조 6항을 근거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국내법이나 

국제협약을 통해 ‘적정한(adequate)’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

가에만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다.51) EU는 적정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49) EUR-Lex,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http://eur-lex.europa.eu/legal- 

content/EN/TXT/?uri=CELEX:12012P/TXT(검색일: 2015. 8. 15).

50) EUR-Lex,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

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 

EN/TXT/?uri=celex:31995L0046(검색일: 2015. 8. 15).

51) Directive 25조 6항에 명시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mmission may find, in ac-

cordance with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31 (2), that a third country en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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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국가, 즉 개인정보 이동이 가능한 국가들을 목록화하여(White List)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11개국만이 EU의 적

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태다.52)53)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이하 BCR)과 표준계약

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부에서 정보를 이전하고

자 할 때, 그룹 내부조직이 적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

지 못한 나라에 위치한 경우, 해당 기업은 BCR을 활용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프라이버시 원칙, 효과성 강화도구, 규칙의 구속력 등을 포

함하는 BCR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데, EU 회원국 1개국에서 

BCR 승인을 받게 되면 모든 EU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e-bay, 인

텔 등 70여 개 기업이 BCR을 활용하고 있다.54)

표준계약은 기업간 거래 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표준약

관과 같은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기업은 EU가 개발해 놓은 표준계약을 

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by 

reason of its domestic law or of the international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particularly upon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5,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ves and basic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52) EU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 

fers/adequacy/index_en.htm(검색일: 2015. 10. 5)에 따르면 EU가 ‘적정한’ 수준의 개인

정보보호 조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국가는 총 11개국(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

(commercial organizations), 페로스 제도, 건지 섬, 이스라엘, 맨 섬, 저지, 뉴질랜드, 스

위스, 우루과이)과 미국과의 Safe Harbor 프로그램임.

53) 한국은 EU의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일부 국내 기업은 표준계약을 통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김현진, 이보옥 2015, p. 4).

54) EU Commission 홈페이지, List of companies for which the EU BCR cooperation pro-

cedure is closed,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international-transfers/binding- 

corporate-rules/bcr_cooperation/index_en.htm(검색일: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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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55) EU가 마련한 표준계약은 data importer‧exporter의 의무, 수익

자로서 정보주체의 권리(third-party beneficiary), 책임성, 중재 및 관할권, 

감독기구와의 협력, 위탁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56) EU와 미국 간 

Safe Harbor는 사례 연구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위에서 소개한 EU의 개

인정보 국외이전 관련제도는 [표 3-5]에 요약되어 있다.

표 3-5. EU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주요 제도

구분 승인주체 승인대상 주요 내용

적정성 평가

(adequacy)
EC 제3국

제3국가의 적정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승인된 국가에만 국외이전 

허용(white list)

Safe Harbor
미국 

상무부
미국기업

EU-미 상무성 간 협정으로 Safe Harbour에 등록된 미국기업에만 

이전 허용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EU 회원국의 

감독기구

제3국

다국적기업

다국적 기업의 적정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승인된 기업에만 국외이

전 허용

표준계약 거래기업 기업간 거래 계약 시 적용해야 하는 보호규칙을 약관형태로 규정

예외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unambiguous), 계약이행, 정보주체 이익/

공익/법정 공방 등에는 이전 허용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p. 27. 

최근 EU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문제들이 대두되고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스노

든 사건으로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57) 기존의 

Directive 를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차원의 “General Data Protection 

55)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현진 수석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5. 11. 13) 참고. 

56) 표준계약에 포함되는 항목은 European Commission(2014) 참고.

57) “New EU rules to curb transfer of data to US after Edward Snowden revelations 

Guardian”(2013), Guardian. (Octob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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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이하 Regulation)”을 제정하고자 한다.58) EU는 Regulation을 

통해 역내 일원화된 규범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회원국의 독

립적인 정보보호기구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시장에서 활동하고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내 및 해

외기업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처리할 시에는 반드시 EU의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EU의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59)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은 개별법을 통해 개인정

보 보호체계를 운영하며 민간의 자율적·자발적 규제를 강조한다.60) 예를 

들어 금융정보는 Gramm-Leach-Bliley Act, 의료정보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아동의 개인정보는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규제를 받는다(USITC 2013, Chapter 5-8). 

기존 분야별 관련법들은 제정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고 분야별 관련법

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함에 따라 

58) EU Commission 홈페이지, Commission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data 

protection rules, http://ec.europa.eu/justice/newsroom/data-protection/news/120125_en.htm 

(검색일: 2015. 5. 3).

59) CNBC(2015. 2. 23)의 보도에 의하면 2015년 2월 애플은 유럽(덴마크, 아일랜드)에 20

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센터는 2017년 완공예정

이며 iTunes, Siri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유럽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역외 유

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이미 아마존, 세일즈포스닷컴 등 인터넷 

기업들은 유럽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60) 실제로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광범위한 관련법을 마련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

나이다. 관련 내용은 White and Case(2015), White House Re-Introduce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http://www.whitecase.com/publications/article/white-house-re- 

introduces-consumer-privacy-bill-rights-act(검색일: 2015. 7.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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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바마 정부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인 ‘소비자 프

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을 제안했다. 미국

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입장 차를 보이는 EU를 의식하여 개인정보 보

호 제도 개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된다.61) 본 권리장전 초안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등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 기록에 대한 수정권한, 기업이 수집 및 저장하는 

정보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규제 대

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나 실행 매커니즘이 빈약

하여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도 있다.

2) 한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는 개인정보 보호 일반에 대하

여 일반법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각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이중구조다.62) 

먼저 서버구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제사항이 없다. 즉 

국내회사(인)가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거나 외국회사(인)가 국내의 서버를 

두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사항은 존재하

61) CDT(2015), Analysis of the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https://cdt.org/insight/ 

analysis-of-the-consumer-privacy-bill-of-rights-act/(검색일: 2015. 9. 30).

62) 구태언(2013, p. 291)에 따르면 일반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법령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이는 이미 개별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일반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법령간 충돌이 가능한 부분을 적절히 정비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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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먼저 ｢개인정보보호법｣63)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64)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를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며 개인정

보의 국외제공 또는 이전도 정보주체로부터의 사전 동의 및 고지를 전제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opt-in 방식, 즉 사전동의 방식의 대부분은 이용자

가 회원가입 등의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제

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정보의 보안성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글상자 3-1.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3) ｢개인정보보호법｣(검색일: 2015. 7. 20).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색일: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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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계속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

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검색일: 2015. 7.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색일: 2015. 

7. 20).

한편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정과 한‧EU FTA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

상적인 자료처리(data processing)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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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

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65) 그러나 본 규정의 규제내용이 국제적 추세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국내외 금융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15년 

제명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개

정안을 발표했다.66)67)

개정안에는 정보처리 국외위탁 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 지

점, 계열사에 한함)이 삭제되고 IT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 및 재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금융위원회 2015, p. 4).68) 이에 따

라 국내 금융회사도 해외 업체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

여 금융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개인의 금융

정보에 대한 국외이전 금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해

석이 지배적이나, 금융 당국은 ‘개인정보’ 및 ‘개인 금융거래정보’, ‘개인 

식별정보’ 등 핵심 데이터는 기존처럼 해외 서버에 저장‧관리되지 못하도

록 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69)

3) 기타 국가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초안70)을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6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수석 전문가간담회(2015. 4. 24).

66)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검색일: 2015. 10. 14).

67) 2015년 7월 22일부터 개정안 시행.

68) 이 외에도 전산설비 위탁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금

융감독원 보고로 일원화하는 것과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을 제외한 정보처

리 위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69) ｢외국계 보험사, ‘개인정보’ 빼고 국내 데이터 해외로 이전｣(2015), �뉴스핌�.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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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대신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제한을 두는 

다양한 법규 및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표 3-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

보보안기술 지침(2013)’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해외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

의나 정부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은행 개인 금융정보 보호 업무에 관

한 통지(2011)’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금융정보를 해외에서 처리, 분석, 

저장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제정이 논의 중인 ‘反 테러법’ 초안에는 통신 

또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중국 이용자의 데이터와 서버를 중국 내

에 두도록 요구하고 중국 정부에 통신 및 테러관련 기록과 암호화 키

(encryption key)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71)

일본은 2015년 빅 데이터 시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APPI: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003년 제정)을 전면 개정했다.72) 먼

저 기존 관련부처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중앙화하고 현장감

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 이용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외국기업과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도 APPI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규제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이용자의 사전동의 

70) 2005년 제출된 초안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10대 원칙과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에 대한 

제약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Greenleaf 2008, p. 3).

71) IAPP, The Implications of China’s Draft Anti-Terrorism Law for Global Technology, 

https://iapp.org/news/a/the-implications-of-chinas-draft-anti-terrorism-law-for-global- 

technology/(검색일: 2015. 11. 15).

72) Igarashi(2015), “Data Protection in Japan,” Data Privacy Asia 2015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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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관련 정책

구분 내용

국가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1989 제정, 2010 개정)

국가기밀과 보안에 관해 중대한 사안을 담고 있는 정보는 중국 역외로 

이동할 수 없음.

은행 개인금융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통지

(2011)
중국 국민의 금융정보를 해외에서 분석, 처리, 저장하는 것을 금지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기술 지침

(2013)

명시적인 이용자의 동의나 정부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없음. 

신용정보산업에 관한 관리규정(2013)

신용조회업 관리조례(2013)

중국 내에서 수집된 신용정보는 중국에서 조직, 저장, 처리되어야 함. 

신용보고기관은 중국 내에 보조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이나 저장매체를 통해 중국 밖으로 전송되어서는 안 됨.

반 테러법(2014, 초안)

인터넷과 통신사업자에게 중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테러위협

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 보안기관에 암호화 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 

국민보건정보관리방법(2014, 시범적) 개인의 보건정보를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함.

자료: AmCham China(2015), p. 4.

없이는 개인정보를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단, 개인정보

가 이전되는 국가가 일본 PIPC에 의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

호 조치를 마련했다는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의 제3자가 APPI에서 요구하

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러시아는 2015년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저장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73) 관계당국

은 이 규정을 미준수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에 구글, 애플, IBM 등 글로벌 IT기업은 러시아 현지서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73) Data Center Knowledge(2015), “Firms Rethink Russian Data Center Strategy, as Data 

Sovereignty Law Nears Activation,” http://www.datacenterknowledge.com/archives/2015/ 

07/21/russian-data-localization-law-spurs-data-center-strategy-changes/(검색일: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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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환경 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클라우

드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이른바 초연결적(hyper-connected)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초연결적 산업

환경에서는 정보, 특히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토지, 자본, 노동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는다.74)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첨단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래 [표 3-7]은 기존 IT환경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

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개인정보의 저장·처리 양 증가, 

사전동의 방식의 제약, 수집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증가, 국경간 데이터 

이동 증가 등의 이슈는 사물인터넷뿐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과 빅데이터 

산업 환경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연결사회에서는 기존의 ICT 환경에 비해 정보의 수집과 처리 

활동이 국경을 넘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정보가 처리·저장되는 물

리적인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나성현 2015, p. 5; 이창범 

2010, p. 40). 본질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활발히 이동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성격의 산업이므로 보호수준이 

상이한 국가에 분산되어 처리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세계 각지에 분산된 

개인정보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권 설정 역시 쉽

74) 현황은 ‘제2장 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제적 잠재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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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 보호 환경의 변화

구분 기존의 IT 환경 IoT 환경

수집 사전동의(opt-in)
디바이스의 자율적 수집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데 제한

저장/

관리

주로 사업자 내부망에 있는 서버에 의해 

개인정보 저장/관리

센서 등 디바이스에서 개인정보 저장‧관리 포인트 증가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 양 증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협 증가 

이용/

제공

주로 국내에서 이용‧제공

목적외 이용 금지

개인정보 해외 이전 빈번

빅데이터 기반의 목적외 이용 가능성 증가

비식별정보의 식별화 가능성 증가

파기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파기
서비스별 협업 증가로 개인정보 공유가 빈번하고 개인정

보 파기주체 모호‧파기소홀

공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가 비교적 명확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책임 다양화

서비스별 개인정보처리자 구분 필요

자료: 김범수 외(2014), p. 234, 재인용: 나성현(2015), p. 6.

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환경에서 다뤄지는 개인정보는 전통적인 

개념 즉,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물을 이

용하는 행태, 일상적 습관, 개인의 위치 등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FTC 2015, p. 14; 심우민 2015, p. 2; 정연덕 2012, 

p. 47).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의 결합과 분석으로 혁신적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오남

용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

내규제 정비와 국제규범에 관한 논의는 보다 확장된 개인정보 범위와 특

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나 사물보안 상의 문제가 기존보다 큰 파급력을 가지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장비 등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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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기는 보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어

(FTC 2015, p. 12)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역시 

가상화 인프라의 취약성, 자원공유와 집중화로 인한 취약성, 기존 ICT 환

경에 비해 보안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75) 등에서 고도의 시스템 

및 정보보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새로운 ICT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개인정보를 보

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정부는 “제2차 개인정

보 보호 기본계획(2015~17년도)”에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개

인정보 보호 방식의 전환과 보완을 강조하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

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안전행정부 2013, p. 22).

또한, 2015년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클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76)을 

시행하였다. 클라우드법은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

하여 민간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촉진(규제완화),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에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따른다.

클라우드법 제26조에 의하면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업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명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75) 자세한 내용은 신영상(2014),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가상 네트워크 침입방지 및 보안관

리｣, CLOUDSEC Conference 2014 발표자료 참고.

7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검색일: 201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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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여부와 정보

가 저장되는 국가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에는 이용자로

부터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용도

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자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할 정보의 종류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

스 확산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에 관한 지침이

나 보안 인증제도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비식별화’77)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78)을 제정

했다. 이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나,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상충, 일부 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내용 등으로 인해 정보

보호단체와 업계 모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등 기존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79)

77) 개인정보 비식별화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 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예: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78)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부록 5 참고.

79) 예를 들어 금융 부문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전산설비의 위탁이 가능해졌지만, 망분리 적용의무 등 제약이 

존재해 사실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의료와 교육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관련내

용은 ｢클라우드법, 이대론 ‘반쪽 위기’…“의료·금융 등 관련 법·관행 장벽.”｣(2015),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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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산업은 정보를 통해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와 이용자에게 큰 기회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초연결시대에 개인정보의 국외이동과 정보보호 문제는 기존과는 다른 패

러다임을 필요로 할 것이며,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산업발전과 이

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4. 사례 연구

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의 역외이

전이 가능한 국가를 White List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U의 White List

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은 2000년부터 EU와의 Safe Harbor Framework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framework에 참여하는 미국 기업은 EU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은 본 framework에

서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매년 미 상

무부에 Safe Harbor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80) 현재 

google, facebook 등 4,4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Safe Harbor Framework

지털데일리�. (10월 25일)

80) Export.gov, U.S.-EU Safe Harbor, http://www.export.gov/safeharbor/eu/eg_main_018365. 

asp(검색일: 201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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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있다.81)

그러나 2015년 10월 EU사법재판소(CJEU)가 EU-미국 Safe Harbor 

Framework에 대해 무효(invalid) 판결을 내림에 따라, 양국 뿐 아니라 국

제사회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U사업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 운동가 Maximillian Schrems이 Facebook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소송의 쟁점은 Safe Harbor 

Framework을 통해 미국으로 이전되는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스노든 

사건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EU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82)

EU사법재판소가 공개한 판결 배경에 따르면 Safe Harbor Framework

는 미국의 민간 기업에게만 해당되고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국의 국가안보나 공익이 본 framework보다 우위에 있어 미 정부가 개인

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Safe Harbor 

Framework는 무효이다.83) 또한 EU사법재판소는 EU의 Directive on 

Data Protection(이하 Directive)에 명시된 ‘적정한(adequate)’ 수준의 보

호조치를 갖춘 국가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허용 관련, ‘적정한’ 수준에 

대한 정의를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EU가 요구하는 ‘적정한’ 개인정

보 보호 수준이란 EU의 기준과 ‘동일한(identical)’ 수준이라기보다는 국

81) 인증상태(certification status)가 current로 설정되어 있는 기업은 4,439개이며 재인증 실패, 

미준수 등의 이유로 인증상태가 not current인 기업은 1,102개임. 기업 목록은 U.S.-EU 

Safe Harbour List, http://safeharbor.export.gov/list.aspx(검색일: 2015. 12. 10) 참고.

82) “EU Court Says Data-Transfer Pact with U.S. Violates Privacy”(2015), Wall Street 

Journal. (October 6)

83) CJEU(2015),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at the Commission’s US Safe Harbour 

Decision is Invalid” Press Release No 117/15.



제3장 국경간 데이터 이동❙115

내법이나 국제법을 통해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한

(essentially equivalent)’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84)

본 판결로 인해 Safe Harbor Framework을 통해 EU 이용자의 개인정

보에 대한 취급, 처리, 이전을 진행했던 미국기업은 framework을 대체하

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근거로 

BCR, 표준계약 등 EU가 역외로의 개인이전을 허용하던 다양한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하다.85) 한편 EC는 Safe Harbor 무효판결 이후 미국 기업이 개인정보 이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 Safe Harbor을 개선하고 재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86)

본 판결은 각국 정부 및 양자‧다자간 개인정보 역외이전과 개인정보 보

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역시 이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련규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나. APEC의 CBPR 제도 

APEC의 CBPR은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기업에 APEC

이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행을 갖췄으며 따라서 

84) 관련내용은 Judgement of the Court (Grand Chamber) of 6 October 2015,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http://curia.europa.eu/juris/celex.jsf?celex 

=62014CJ0362&lang1=en&type=TXT&ancre=(검색일: 2015. 12. 10); Azim-Khan et al. 

(2015) 참고.

85)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현진 수석연구원 전문가간담회(2015. 11. 13) 및 “EU Court Adviser: 

U.S. Data Move Safe Harbour Invalid”(2015), Bloomberg BNA. (September 23)

86) EU Commission 홈페이지, Commission issues guidance on transatlantic data transfers 

and urges the swift establishment of a new framework following the ruling in the 

Schrems case.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5-6015_en.htm(검색일: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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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역내에서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이 가능함을 인증하는 제

도이다. CBPR은 자가평가(self-assessment), 준수검토(compliance review), 

인증(recognition/acceptance), 이행(dispute resolution/enforcement)의 요

소로 구성된다(APEC 2011, p. 4). 먼저 CBPR에 참여하고자 하는 APEC 

역내 기업은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및 9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50개 이상의 항목을 토대로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행에 대한 자가

평가를 진행한다. 기업이 자가평가한 내용을 APEC이 인증한 책임기관

(Accountability Agent)이 검토하여 APEC CB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CBPR은 해당

기업이 역내에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정보

보호 역량을 갖췄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므로, 개별국가의 국내법에서 요구

하는 개인정보 보호요건을 대체하는 구조는 아니다(APEC 2011, p. 10).

CBPR은 역내 회원국 간 다양한 프라이버시 관련법과 제도의 간극을 

좁혀 역내 정보교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증할 수 있

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아울러 자가진단, 준수평가, 인증의 원활한 이행

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정보주체의 민원 발생 시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가

간 협력창구인 CPEA(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EU의 BCR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도 진행 중에 있어 이 같은 노력이 성사될 경우 EU와 APEC 간 개인정보 

보호 상호인증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CBPR에 참여하는 국가(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와 인

증기업(IBM, Apple 등 12개)이 소수에 불과하여87) 향후 어느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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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CBPR 인증에 소

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CBPR 인증이 역내 자유로운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88)과 APEC 회원국 

내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수준89)과 인식차이 역시 CBPR의 활성화

를 저해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논의, 주요 쟁점 및 주요

국의 규제방식,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국경을 초월

한 자유로운 데이터(개인정보 포함)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외

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 또는 이전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안전

하게 저장 및 처리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개인정

보의 국경간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OECD와 APEC은 각각 “OECD 프라이버시 지침”과 “APEC 프라이

버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제도의 근

87) “APEC Plan to Ease Cross-Border Transfers Stalls”(2015), Bloomberg BNA. (August 

25)

88) APEC CBPR은 국가간 개인정보 이동을 보장‧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며, 국내에서 실시

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PIPL, PIMS) 등과 유사한 인증제도를 APEC 역내

에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89) Burnett and Leonard(2013, pp. 129~130)는 호주는 국내 법제도가 CBPR에서 요구하

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CBPR 참여로 인해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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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마련해 주었다. 기 체결된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TPP 

등에서도 국경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조치,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

보의 보호 등은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각국은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접근방식은 국가별 차이를 보인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 장에서 살펴본 EU,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은 고유

의 법문화나 사회 환경에 따라 정책방향이나 수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

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이 더 강력한 또는 느슨한 규제를 사용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클라우드컴퓨팅이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산업

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개인정보 보호 논의가 이전보다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

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가별 규제방식의 

차이는 국가간 자유로운 정보 이동을 제한하고 관련업계에 추가적인 비

용을 유발한다. 이에 EU와 미국의 Safe Harbor, APEC의 CBPR 등과 같

이 양자‧다자간 차원에서 서로 다른 보호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조화를 촉

진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국내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은 제6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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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제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디지털재화는 규모의 경제, 외부성, 무형성, 

공공재적 특징을 갖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배제성과 경합성이 낮은 공공재적 특징은 

디지털재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시장 거래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다수의 디지털재화는 기술적으로 복제가 가능하여, 불법 복

제가 만연한 시장 환경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디지털 제품을 소비하려

는 소비자의 유인이 작을 수밖에 없다. 또한 특정 개인이 디지털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이를 소비할 때 재화의 감가요인이 발

생하지 않으므로 원본과 복제본 혹은 신품과 중고의 실질적인 가치차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기 맥락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해왔다. 그중에서 디지털재화를 포함한 정

보재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DRM이라면, 제도적으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지식재산권의 강화라고 할 수 있

다.90) 그동안 DRM의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DRM이 디지털

재화의 가격과 제품의 질에 미치는 영향들이 확인되어 왔지만91)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통한 권리보호의 방법도 국제적인 논의를 통해 발전을 거

90) 물론 지식재산권은 단지 정보재 혹은 디지털 제품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높이려는 의도

로 도입되었다기보다는 모든 유형의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식에 기반한 창작과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91) Oestreicher-Singer and Sundararajan(2004), “Are Digital Rights Valuable?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eBook Industr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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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하였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

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92) 

동 정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지적 활동을 보호하고 있는바, 

디지털재화 역시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그동안 소프트

웨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디지털재화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의 범주

에서 권리를 보호받아 왔다. 

표 4-1.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배치설계권

-생명공항기술권

-영업비밀보호권 등

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 

0001489&layoutMenuNo=21351(검색일: 2015. 10. 11).

그동안 제기된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주요 디지털재화의 지식

재산권 관련 이슈는 크게 보아 특허보호를 통해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를 

92) 이 정의는 WIPO설치협약 제2조 7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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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이슈와, 데이터베이스권 등과 같이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항목들의 재산권 확대 관련 이슈, 그리고 불법복제(Internet 

Piracy) 경감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2. 국제논의 동향

가. WIPO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협약, 189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을 거쳐 지식재산권 분야

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74년 UN의 전문기구로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현재 WIPO에는 184개국의 회원

국이 존재하며, 한국은 1979년 3월에 가입하였다.93)

WIPO가 설립된 이후 WIPO 주도로 상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세부

적인 조약들이 체결되었고 최근에는 특허의 통합과 관련한 논의들도 이

루어지고 있다. [표 4-2]에서 나열된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들 중에서 현재

의 지식재산권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 내

외국인 동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등은 1883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에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93) 특허청a,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1&catmenu= 

m04_01_01(검색일: 2015. 10. 24).



제4장 디지털 지식재산권❙123

표 4-2. 파리협약 주요 내용

원칙 세부내용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 소멸(가맹국의 Sovereignty 인정)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가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우선권제도

가맹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가맹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

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 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 언어, 절차상의 제약으로부

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자료: 특허청a,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1&catmenu=m04_01_01(검색

일: 2015. 10. 24).

파리협약에서 확정된 주요원칙 중 디지털재화의 속성에 가장 상충하는 

원칙은 특허독립의 원칙이다. 특허독립의 원칙은 각국이 지식재산권을 독

자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일종의 특허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디

지털재화의 권리가 특허로 보호될 때 상당한 비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일례로 디지털재화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리적인 국경과 상관

없이 손쉽게 전송, 거래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의 범위가 등록 

국가에만 한정되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전적으로 디지털재화의 잠재시장

에 모두 특허를 등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확산속도를 고려했을 때, 제품의 생산

과 동시에 권리가 생성되는 저작권을 통한 권리보호가 특허를 통한 권리

보호보다 이점이 있다는 주장이 주도적인 가설로 인정되어 왔다. WIPO 

차원의 디지털재화의 저작권관련 지침은 1996년 저작권조약(WCT) 제4조

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처음 언급되어 있다. 동 조약에서 WIPO는 

대표적인 디지털재화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를 어문 저작물로 명확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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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있었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였다.94)

반면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의 범위를 넘어서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국가단위로 나눠진 특허제도의 중복 등록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재화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로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특허의 범위는 디지털재화와 서비스

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된다. 비록 디지털재화에 국한된 내

용은 아니지만 WIPO 중심에 특허통합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특허협력조

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와 같은 성과도 존재한다. 

우선 PCT는 WIPO 주도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다수의 국가들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허를 통한 권리보호의 지역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취지의 국제조약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특허로 불리

는 PCT 시스템은 각 특허청에 여러 건의 출원을 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

하여 여러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1회의 국제 출원으로 모든 PCT 체결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허 출원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이점이 존재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의 판단은 국가 또는 지역 내 

특허청이 결정하며, 특허권은 해당 특허청의 관할 지역 내에 한하여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특허주권을 넘어서는 초국적인 조약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95) 이외에도 각 체약국의 특허절차를 통일화하는 것을 

94) 원문에는 소프트웨어 대신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였음. 원문의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음. “Computer programs are protected as lit-

erary work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Berne Convention. Such pro-

tection applies to computer programs, whatever may be the mode or form of their 

expression,” WIPO(1996), WIPO Copyright Treaty, p. 2.

95)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2), �201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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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법 조약(PLT)나 특허실체96)에 관한 사항을 통일

화시키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인 SPLT 등 특허통합에 관련한 다자간 조약

이나 논의가 존재한다. 

WIPO 주도의 다자간 특허 조약 외에 일부 특허 선진국 간의 협의도 

디지털재화의 유통과 지식재산권 통합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합의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이 참가하

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에서는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

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

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로 IP5 간 특허출원 간소화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97) 

나. WTO

WTO 체제의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이 개시되면서 DDA 협상 의제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에 중요

한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되고 있다. DDA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의제로

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 생물다양

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이 존재하는데, 특

96) 특허 실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청구범위 기재방법, 특

허요건, 보정 등을 의미함(특허청b,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 

&c=80786&catmenu=m04_01_06_02, 검색일: 2015. 11. 1).

97) 대한기계학회(2015), �기계저널�, 53(10),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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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995년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발효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간 통상 문제의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동 협정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보호기준, 지식재산권 절차 

등에 관한 총 7개장에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에 가입한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동 규범이 적용된다. 

표 4-3. TRIPs 협정문의 내용

최종협정문의 내용 관련 조항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제2부 보호기준(지식재산권의 획득 범위 사용)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상표

       (3) 지리적 표시

       (4) 의장

       (5) 특허

       (6) 집적회로 배치설계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8) 라이선스 계약에서 반경쟁적 행위통제

 제3부 시행절차

 제4부 권리의 획득 유지 및 관련 내부절차

 제5부 분쟁방지 및 해결절차

 제6부 경과조치

 제7부 제도적 규정 및 최종조항

 제1조-제8조

 제9조-제14조

 제15조-제21조

 제22조-제24조

 제25조-제26조

 제27조-제34조

 제35조-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61조

 제62조

 제63조-제64조

 제65조-제67조

 제68조-제73조

자료: 특허청a,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1&catmenu=m04_01_01(검색

일: 2015. 10. 24).

TRIPs의 발효는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

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도로 이루

어진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저작인접권에 관한 

로마협약 등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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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 TRIPs의 경우 WTO 가입국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각 조항의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며 FTA 등 양자협상

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면서 사실상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일례로 WTO 회원국은 FTA와 같은 양자 협상 시에 지식재산권 협상과 

관련하여 기존 협약의 보호 수준을 ‘최소기준’ 즉 TRIPs에서 규정한 것보

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면서 FTA 협상에서 다뤄지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협상이 기존 TRIPs보다 강화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98) 

그러나 TRIPs에서도 디지털재화의 구체적인 정의 및 세부적인 보호조

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디지털재화 중 소프트웨어에 한해서 저

작권 관련 일부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재화

와 관련된 내용은 2부 보호기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0조에 언급

되어 있는데 앞서 WIPO 주도의 저작권조약(WCT)과 마찬가지로 소프트

웨어 역시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WTO 차원의 국제 조약에서는 디지털재화의 특허보호와 

같은 논쟁적인 내용들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소프

트웨어의 저작권 적용과 같이 이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

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재화의 보호 방법

이 전술한 파리협약의 속지주의 원칙과 같이 국가 내부의 합의와 제도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로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관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지식재산권 

98)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위조상품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pp.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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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문제는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차원의 논의도 중요하나,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제도를 통해 나타난 경향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 미국

디지털재화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여부와 관련된 논의의 시초는 소

프트웨어의 저작권 인정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이슈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미

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도 컴퓨터 기술 초

창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프로그램 코드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였으며,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계약법을 통해 보호하였다.99)

당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논거로 소프트웨어의 기

반이 되는 프로그램은 지적, 예술적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

었으며, 저작권이 보호하는 복제의 개념도 종이에 쓰이는 경우만으로 한

정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저작권청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등록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 의회가 ｢저작권법｣을 개

정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하였다.100) 

1980년대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비문자적 부분 즉, 구조/순서/배열

99) Cohen and Loren(2010), Copyright in a Global Information Economy, Wolters 

Kluwer(3rd Ed.), p. 215.

100) 1980년 저작권법 개정은 1978년에 발표된 CONTU 보고서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활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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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 그리

고 역분석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인 프로그램코드를 복제하는 것이 저

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논란은 소위 Whelan 

사건 판결(1986)101)과 Altai 판결(1992)102)을 통해서 SSO의 저작권 침해

요건을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었다. 또한 이후 

Sega 판결에서는 프로그램의 역분석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도 저작

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들이 프로그램 SSO의 법적 보호를 위해 저작권보다 특허권을 더 선호

하도록 만들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나 구조에 대

한 특허권 취득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렇듯 저작권과 관련한 SSO 권리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

게 저작권을 통한 디지털재화의 권리 보호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소프트

웨어의 특허권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대표적으로 소

프트웨어의 특허보호 필요성을 극적으로 확대한 것은 CAFC의 1998년 

State Street Bank & Trust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모니터에 평활 파형

(smooth waveform)을 생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사용된 특정 알고리

즘이 특허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특허 적격성을 ‘유용하고 구체

적이며 실용적인 결과 즉, ‘실제 적용성(practical application)’을 기준으

로 판단하고, 특허 발명의 침해 행위를 소프트웨어의 제조, 사용, 판매의 

101) Whelan 사건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전체 구조와 기능이 매우 유사

하여 유사한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가지고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였다. 

102) Altai 사건 판결은 Whelan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동 판결에서는 소

프트웨어의 기술 혁신에 저작권 제도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지재권 제도를 통한 

보호를 의회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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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는 판매, 미국 내로 수입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알고리즘, 플로우 

차트, 시스템 구조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저작권 외의 새로운 특허를 출원

하는 새로운 경향을 자극하였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통상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간

주된다. 실제로 미국 통상법은 ‘자유무역협정 지재권 협상의 목적은 상대

국에 미국과 유사한 보호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재화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미국 내의 제도적‧법적 근거는 200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PRO-IP(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법에 기초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집행전략인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이 별도로 존재한다. 

표 4-4. 지식재산집행공동전략 내 통상 관련 전략

전략목표 관련 조항

미국 권리의 

국제적 집행

- 외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미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웹사이트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단속

- 글로벌 지적재산권 해적 및 위조 단속을 위해 외국정부와 협력 증진

- 양자협상, 스페셜 301조, 국제협정 등을 포함한 무역정책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

- 스페셜 301조의 액션플랜의 실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방정부와 기관과의 프로세스를 

설치

- WIPO, WTO, INTERPOL,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p. 5.

동 전략에서는 구체적인 6개의 실행전략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통상과 관련된 전략은 ‘미국 권리의 국제적 집행 전략’으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외국정부와의 협조 및 FTA와 같은 양자협정을 통한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범위를 넓히는 전략들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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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U

EU의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의 보호는 유럽연

합 법률에 따른 보호와 회원국 법령에 따른 보호로 구분된다. EU는 역내 

단일 시장(internal single market) 구축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 목

표와 상충하는 회원국 법령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EU 역내 제도의 수직적 표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각 회원국의 법령보다 상위에 있는 유럽연합 법률을 통해 개별 회

원국의 법령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1991년 소프

트웨어의 역내 보호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그 후 디지털

재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대여권 지침, 위성 및 케이블 지침, 저작권 

보호기간 지침, 데이터베이스 지침,103) 추급권 지침, 전자상거래 지침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세부지침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특

히 EU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지침은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침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법률에서 데이터베이스

권을 인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도 ｢저작권법｣(검색일: 

2015. 11. 15) 95조에 의해 5년간 데이터베이스권을 보호하고 있고, 유럽

은 EU 법률을 통해 15년간 보호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위한 

EU 차원의 법률은 없고 일부 회원국의 법령과 유럽특허협약을 통해 소프

트웨어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특허협약(EPC)

은 유럽연합 법률은 아니지만, 모든 회원국이 가입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

103) EC(1996),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OJ L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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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종의 국제(지역) 조약이고, 유럽특허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럽특허

청이 심사한 특허가 회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동 협약

에서 소프트웨어의 특허보호를 인정한다는 것은 역내에 큰 파급력을 가

질 수 있다. 특히 EU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일 특허(unitary patent) 

제도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

례로 소프트웨어 등 일부 디지털재화의 특허 보호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일 특허를 통한 역내 권리보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

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재화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생산물의 경우 ｢저작권법｣ 등과 같은 단일한 보호체계를 가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단일의 법에 의하여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라, 사용

자 및 권리자의 선택과 다중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진적으

로 힘을 얻고 있다. 

3. 주요 쟁점

가. 특허권 적용범위 확대

특허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의 경우 특허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문제이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대부분의 디지털재화는 저작권

이나 영업비밀보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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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중심으로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

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분류체계로 

분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재산권을 보호받는 방

식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생산 혹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저작권과 동일하게 표현의 창작성을 보호

하고 있어 권리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창작

성을 주목하는 ｢저작권법｣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소스코

드의 표현규칙은 보호하나 소스코드 전반에 흐르는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는 않는다. 반면 특허는 등록절차가 복잡하나 아이디어 자체의 신규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보호받는 권리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재화의 특허적용 확대를 지속적으

표 4-5. SW 보호와 관련 있는 법률(국내법 기준)

구분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보호법

보호

대상
아이디어(알고리즘) 표현(소스코드)

비공개 상태인 기술과 경영정

보(아이디어 포함)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

비밀기간 내(통상 1~5년 내외. 개

발 및 양산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함)

필요

요건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비밀의 경제적 가치, 효용의 존재

효력

기간

특허권 설정 등록 후부터 특허 출

원일 후 20년 되는 날까지

창작과 동시에 발생

(등록절차 無)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발생

기타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움

역분석을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음 (저

작권법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만

을 규제함)

영업비밀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

해야 함

SW 제품 출시 이후 역분석에 의

한 복제에는 취약함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2014),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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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특허적용을 엄격히 제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존재한다.104) 

나.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다음으로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Sui 

generis database right)과 같이 새로운 대상의 권리 보호 경향과 관련된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권은 저작물에 요구되는 창

의성이 없고, 생산과정에 기여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기존의 저작권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일례로 데이터베이스권은 해당주

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하거

나, 편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부여될 뿐 정보를 최초 생산하는 데 들인 노력은 신규성이 없다는 측면

글상자 4-1.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호조항

□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 95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권을 명시적으로 5년간 보호하고 있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해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

물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없으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권은 창작성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

서 일본의 저작권법보다 데이터베이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할 수 있음.

104) González(2006), “The software patent debat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pp. 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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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정하지 않는다.105)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면 권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

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한 나라는 유

럽연합과 멕시코, 우리나라 등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

은 물론 일본의 경우도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체적인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 부정경쟁법 원리를 통해서 이

러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명시적인 

보호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

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통해 데이터베이

스에 기술적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106) 또한 일본의 경우도 1986년 ｢저작권

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명문을 신설하였

으나,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혹은 배열에 창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창

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처

럼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이 나타나는 주요 원

인으로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업

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대상범위의 확대문제가 디

지털재화의 거래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105) European Commission(2001),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directive 96/ 

9/EC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pp. 5-8

10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14),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연구�, pp. 106~108.



136❙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가설이 존재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거와 주도적인 견해가 부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 불법복제 근절

마지막으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대한 이슈도 디지털

재화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불법복제

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처벌의 수준이 국가마다 상이할 경우 디지털재화

의 국가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잘 

갖춰진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래대상국에서 나타나는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요구가 꾸준히 존재해왔다.

실제로 디지털제품 및 콘텐츠의 주요 생산국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불법 복제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콘텐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107) 구체

적으로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실질적 온라

인 위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 Preventing Real Online Threats 

to Economic Creativity and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11, 

PROTECT IP Act, PIPA)을 통해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위조품을 만드

는 웹사이트(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웹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

하게 하는 수단을 명시하고, 정황상 불법 복제물, 위조품 또는 반디지털 

권리관리기술을 배포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

107) BSA(2012), pp. 7-9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불법복제율은 각각 19%, 21%로 세계평

균 42%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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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웹사이트가 활용될 경우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플랫폼에서 일

어나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일본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

고 있는데 불법복제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108)

결론적으로 전술한 세 가지 주요 이슈를 고려해보면 디지털재화의 거

래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확립은 지금까지 중요한 명제로 취급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식재산권을 통한 디지털재화의 권리 보호

는 일부 부작용도 존재한다. 디지털재화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

산권 중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 절차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과도한 보

호는 시장선발자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잠재적인 

신규참여자의 유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상기 맥락에서 디지털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쟁점

은 대부분 거래비용을 감소하고, 창조자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이 깊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관

리와 감독이 각국의 주권의 영역에서 행사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되

는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도입과 글로벌 표준에 대한 논의도 주요 쟁

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108) 일본은 2002년 지재권 보호를 국시(國是)로 채택하고 그해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大

綱)’을 만들고 11월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불법복제 근절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138❙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사례 연구: 소스코드 관련 분쟁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설계도를 

의미하는 소스코드는 국가별로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부분 보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저작권법｣을 통해 소스코드의 권

리를 보호할 경우 표현의 창작성을 주목하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역분석

을 통해 표현방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할 경우 이를 규제

하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자사 프

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비공개로 하여 타사의 모방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법｣이 소스코드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스코드는 개발사의 영업 비밀처럼 취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소스코드는 비밀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외의 영업비밀권과 같은 권

리를 통해 소스코드의 표현이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타결된 TPP에서는 소스코드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소스코드 공개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최초로 통상협상에 반영되었다. 

소스코드 비공개원칙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

은 아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개방성을 높여 자생적이고 거대한 제품 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해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오픈소스 전략

도 시장 환경과 자사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포지셔닝에 따른 결과일 

뿐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에 따른 방침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스코드 비공

개원칙은 2015년 1월 중국정부의 소스코드 공개요구 방침이 발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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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2014년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의 은행업 네

트워크 보안 강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

회는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보기술을 사용함으로

써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

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방침에는 중국의 각 은행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

한 정보기술 사용률’이 15%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용률은 매년 증가해

야 하며, 2019년에는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규제방향이 담겨

있다.109) 

중국정부의 해당 방침은 은행업 네트워크의 정보기술 관련 리스크 방

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은행 정보

화와 관련된 기술, 제품, 서비스 보안 방침과 평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말까지 각 은행으로 하여금 본 가이드라인 추진

방안을 제출케 하였고, 4월 1일부터는 은행에 IT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

들이 보안방침에 따른 정보와 리스크 평가 신청서를 CBRC에 제출토록 

하겠다는 실행계획을 포함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정보기술을 사용한 시스

템’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은행

에 제품을 공급하는 해외 IT기업의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미국, EU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

109) 본 방침은 2014년 12월 CBRC를 통해서 ‘은행의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기술 활용 추

진 가이드라인(2014~2015), 중문명: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2015. “银行业应

用安全可控信息技术推进指南(2014-2015年度)”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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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기

술 혹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 정의에 따르면 해당 

기술과 시스템은 기술리스크, 공급체인 리스크가 통제 가능해야 하며, 기

술 제공자는 중국 역내에 기술연구개발서비스센터를 두어야 하며, 자주적

인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스코드를 CBRC에 제출해야 한

다고 명시하였다.

중국정부의 해당 조치로 인해 현재 중국 은행에 IT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해외 언론의 강도 높은 비판이 계속되어, 

CBRC는 2015년 2월 성명을 내고 소스코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연구 중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소스코드 제출 방식 및 프로

세스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할 것이라며 소스코드 공개의

무를 당분간 유예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중국의 소스코드 공개요구가 쟁점화되면서 각국의 소스코드 관련논의

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중국의 소스코드 공개방

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

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국가보안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소스

코드 공개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타결된 TPP에

서는 그동안 나타난 소스코드 관련 입장들을 반영하여 소스코드 관련 구

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였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소스코드 관련 

조항은 제 14장 전자상거래 조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정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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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제시하였고 일부 제약조건에 한해서 소스코드 공개를 허용하는 조

항들을 추가하였다. 상기 기본원칙은 대량으로 유통되는 시장소프트웨어

에 해당되고 일부 공개가 가능한 경우는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스코

드 혹은 상업적 협상계약, 법률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부분의 소스 코드 

및 특허권 분쟁에서는 코드 공개나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특

히 공공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개요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소스코드 비밀유지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되 공공성 침해에 대

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TPP에서 신설된 소스코드 관련 조항들은 기 체결된 다자협상에

서 거론되지 않았던 만큼 향후 국제적인 분쟁발생 시에나 다른 통상협상

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

히 상기 관점에서 중국의 소스코드 공개요구도 일정 부분 공공정책의 목

적을 명분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적 조항은 

없으나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

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제3자 

임치제도가 존재한다.110) 다만 우리의 임치제도는 공공정책적인 목적이

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거래를 촉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10) ｢저작권법｣(검색일: 2015. 11. 15)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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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다. 다시 말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의 확

립이 필수적인 것처럼 디지털제품과 관련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일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이 가정한 세부산업

을 벗어나는 디지털 기반의 특정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이 현대화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경

제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확립을 위해서 우선 특허권의 역할이 확대될 필

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재화의 보호는 기존 물리적인 정보재

와 다르게 저작권 중심의 단일 보호체계가 아닌 다중의 보호체계가 필요

하고 특히 특허를 통한 적극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소프트웨어 특허 신청에 따른 법적 정비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 특허협약

에도 보다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진특허 강국으로 평

가받고 있고 이미 IP5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특허출원 간소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WIPO 주도의 다자간 특허협상에

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특히 PLT와 같은 

기 체결된 조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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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디지털 지식재산권 확립을 위한 특허제도 정비는 디지털재

화의 권리 범위를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적 처방을 통해 확대하려는 시도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에는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보호

대상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소스코드는 제품의 효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적인 요소이자 산업발전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소스코드의 경우 비밀이 유지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타인에게 

공개되는 저작권의 형태보다는 영업비밀보호권과 같은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권은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이 

확대되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새로운 보호대상

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권의 보호문제는 데이터베이스 기

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발전에 미치

는 영향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라는 중요한 가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 권익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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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서 국가별 조세정책에 대해서

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의 주요 특징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OECD(2014a)는 크게 이동

성, 데이터 의존성, 네트워크 효과, 시장이 서로 다른 국가간에 걸쳐진 다

측면(Multi-sided) 사업모델의 이용,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는 사업 분야

의 독과점 경향, 높은 시장 변동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성은 

디지털 경제에서 활용되는 각종 무형자산, 사용자, 각종 사업기능 등 주요 

자원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공급지와 소비지가 다

른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를 다측면 사업모델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그로 인하여 물리적인 이동을 전제로 하는 기존 과세체계의 적용에

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111)

이와 관련하여 최근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국가간 거래의 경우 공급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관할권을 어

디에 부여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동일한 디지털재화가 

CD 등 Off-line으로 전달되는지, On-line으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수입으로도 용역의 수립으로도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부과에 있

111)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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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국경개념이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통관 절

차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디지털 경제의 빠른 변화 및 다양화에 

따라 기존 조세체계하에서 과세가 어려운 이른바 ‘회색지대’의 발생가능

성이 높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디지

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로 조세제도의 보완‧개혁을 위한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EU는 기존 과제체계하에서의 디지털 

분야에 대한 과세공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과세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간 합

의 도출을 위해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전개

되고 있다. 특히 OECD는 최근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의 쟁점을 

특히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전략과 연계하

여 다루고 있으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여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 또한 WTO, FTA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세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국제적

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도 있는 반면, 각 국가 혹은 지역별로 산업 여건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입장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다음절에서는 한국의 여건 및 대응전략 수립에 

앞서 여기서 제시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동

향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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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논의 동향

가. OECD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이슈는 다양한 다자‧양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OECD는 재정위원회(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를 

중심으로 90년대 중반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112) 1998년 캐나다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에 대한 과세기본원칙(the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113)

이 채택된 이후부터는 해당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에 1999년부터는 CFA 산하에 별도 기술지원그룹(TAG: 

Technical Advisory Groups)114)을 두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을 포함시켜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중 소비세 TAG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115)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실행방안에 대한 자

문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소득 TAG에서는 특히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112) 권오현(2009), pp. 184~191 참고.

113)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한 과세원칙으로 중립성(neutrality), 효율성(efficiency), 명확․

간편성(certainty and simplicity), 효과․공평성(effectiveness and fairness), 유연성

(flexibility) 등을 제시(OECD 2003a, pp. 12~13).

114) 소비세 TAG, 기술 TAG, 전문적인 데이터조합 TAG, 사업소득 TAG, 조약 구분 TAG 등. 

115)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재화가 생산된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 공급지국(원산지국) 

과세방법과 재화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는 소비지국 과세방법이 있다. 전자

의 방법은 재화가 생산된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출시 영세율 등을 적용

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에서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도 수입

재화에 대한 국내 생산재화와의 부가가치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방법은 원산지국이 재화를 수출할 때 그가 과세한 부가가치

세를 환급하고 수입국은 그 수입재화의 국내 생산재화와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같아지

도록 수입국의 세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권오현 2009,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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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OECD(2001b)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고정 사업장으로의 이익의 귀속(Attribution of 

Profi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OECD(2003c)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OECD 모델조세조

약의 변경에 대한 제안(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ECD(2005) “조

약 규정과 전자상거래: 새로운 경제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Treaty 

Rules and E-Commerce: Taxing Business Profits in the New Economy)” 

등이 발표되었다.116)

지금까지 OECD 내에서의 과세와 관련한 주요 이슈별 합의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OECD(2003a)는 기본적

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ATT에서도 간접

세(부가가치세)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여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B2B 전자상거래는 

소비기업의 사업장(Business presence)을, B2C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일상 거주지(Usual residence)117)를 소비지로 보아 과세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둘째, OECD(2001a)에 따르면 디지털재화는 국경간 이동 시에 세

관을 통하지 않고 on-line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가 어렵다. 이에 따라 OECD는 디지털 제품을 재화가 아닌 용역으로 간

주하도록 합의하였다.118) 셋째, OECD(2003b)는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116) OECD(2014a), p. 71.

117) OECD(2003a), p. 14.

118) OECD(2001a),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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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Reverse charge or self-assessment)를 권고하는 한편, B2C 전

자상거래의 경우 간이등록 지침서(Simplified Registration Guidance)를 

통해 원격지 등록(Remote registration)을 하는 ｢역외 공급자등록방식(Non- 

Resident Registration)｣을 채택하였다.119)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측면에서의 과세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OECD는 디

표 5-1. OECD의 BEPS 액션 플랜

구분 과제

디지털 경제
Action 1: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 해결(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기업소득세의 국제적 

통일성 확립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
1)
의 효과 상쇄(neutralization)

Action 3: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2)
 제도 강화

Action 4: 이자공제 및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제한

Action 5: 투명성과 과세 실질에 초점을 둔 유해조세경쟁에의 대응

국제규범의 효과성 

제고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방안 마련

Action 7: 원천지국에서 판매소득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방지

Action 8: 무형재화(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개정

Action 9: 위험과 자본(Risks and Capital)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Action 10: 기타 고위험 거래(Other high－risk transaction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투명성 보장을 통한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Action 11: BEPS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개발

Action 12: 납세자에 대한 공격적 조세회피 약정(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 

보고(disclosure) 의무 부과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지침 재검토

Action 14: 조세분쟁처리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

정책적 합의에서 조세 

제도로의 발전
Action 15: Action Plan의 신속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 개발

주: 1) 혼성불일치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 둘 이상의 과세관할국가에서 세무처리방법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이를 통해 과세결과의 불일치(mismatch)가 유발되고, 결국 과세 당사자의 총 과세부담액을 낮추는 거래

2)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조세피난처에 유보한 소득을 당해 모회사의 특정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자료: OECD(2013b), pp. 29-34.

119) OECD(2003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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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이슈 대응을 위해 OECD 디지털경제작업반

(Digital Economy Task Force)을 통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특

히 OECD(2013b)를 통해 구체적인 15개의 BEPS 액션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OECD(2013b)에서는 BEPS와 관련한 15대 Action Plan120) 중 디

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제1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또한 OECD 

(2014a)에서는 특히 제1과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조

세 부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연계거점(Nexus)121), 데

이터, 거래의 특성(Characterisation), 부가가치세 징수(VAT Collection) 

등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계거점(Nexus)’ 이슈는 디지털경제 발달에 

따라 물리적 사업장(physical presence)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

존의 고정사업장 중심의 조세규정을 어떻게 보완‧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데이터’ 이슈는 디지털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창

출되는 데이터의 가치의 귀속문제나 과세 측면에서의 거래성격 규정과 

120) OECD에서 제시한 15대 액션플랜은 ①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②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 효과의 해소 ③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유

보소득 과세강화 ④ 이자 등 금융비용에 의한 세원잠식 차단방안 강구 ⑤ 유해조세경

쟁 대응 ⑥ 조세조약남용 방지방안 마련 ⑦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회피방지 ⑧ 무형재

화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강화 ⑨ 위험과 자본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⑩ 기타 고

위험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마련 ⑪ BEPS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개발 

⑫ 납세자에 대한 공격적 조세회피 약정(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 보고

의무 부과 ⑬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지침 재검토 ⑭ 조세

분쟁처리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 ⑮ 액션플랜의 신속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정 개발 

등이다. 

121) Nexus는 일반적으로 과세(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프라인 기반 거래에서는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온라인 기반 거래의 경우 물리적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의 정의에 기반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관할지역에서 과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

로,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로운 Nexu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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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를 의미한다. 셋째, ‘거래의 특성(Characterisation)’은 새로운 

디지털재화와 서비스 제공 수단 등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업영역

에서의 지불(payment) 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일례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로열티, 기술서비스에 대한 

요금, 혹은 사업소득 중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중 Iaas(Infrastructure-as-a- service)122) 

거래를 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 혹은 서비스 제공업체 서버의 공간

에 대한 임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부가가

치세 징수(VAT Collection)’ 문제의 경우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

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납부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다양

한 국가에 걸쳐 다수의 소액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중소업체에 부과되는 지나

친 조세행정 업무의 부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123) 

2015년 10월 발간된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는 OECD 

(2013b), OECD(2014a)에서 제시한 15대 액션플랜 각각에 대하여 국제

적인 조세회피 행위의 규제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1액션

인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이슈 대응’과 관련한 부분은 앞서 제시된 

2014년 중간 연구결과에서 논의된 방향을 다시 재확인 및 구체화 하였다. 

다만 제1액션은 여타의 BEPS 액션플랜과도 상당부분 연계된 포괄적 이

122) 클라우드컴퓨팅은 제공되는 IT 자원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으로 분류되는데, IaaS는 물리

적 혹은 가상의 컴퓨터(서버)와 기본적인 컴퓨팅 리소스(스토리지, 방화벽, IP 주소, 가

상 LAN,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한다. 

123) OECD(2014a),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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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다루고 있다. 일례로 OECD(2015)는 ‘제6액션: 조세조약 남용방지

(Prevent treaty abuse)’, ‘제7액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회피방지(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등은 원천지국 과세원칙 실현과, 

‘제2액션: 하이브리드미스매치 거래124) 효과 상쇄(Neutralis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제4액션: 이자비용 공제 등에 따른 

과세회피 제한(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등은 시장국가와 모회사 국가 간의 과세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슈로서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로 판

단하고 있다.125) 이 중에서도 OECD의 2015년 최종보고에서 특히 주목

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제3액션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126)의 강화’와 관련하여 간주 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CFC 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유보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안이나,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 등 국제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응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구글 등 

124) OECD(2014b, pp. 29-32)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거래(hybrid mismatch ar-

rangement)란 둘 이상의 국가(과세관할)간 과세방법의 차이를 이용하여 과세결과(tax 

outcome)에서의 불일치(mismatch)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과세부담을 낮추는 거

래를 의미한다. 

125) OECD(2015), pp. 86-87 참고.

126) “Controlled Foreign Company”는 내국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저세율 국

가에 설립함으로써 소득을 유보할 경우, 거주지국의 과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해

당 유보소득을 내국인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동 제도는 미국

이 1962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이 도입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에 근거하여 내국인의 자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CFC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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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T 기업들이 해외자회사 소득의 유보 등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 WTO, FTA 등

WTO, FTA 등의 통상협상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

세, 법인세 등 내국세보다는 관세 부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국

가간 거래 중 디지털재화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서는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통해 무관

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

한 전송의 경우 지리적 경계에 근거한 통관과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관세부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 제9차 WTO 각료 결정문에서 

2015년까지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연장한 바 있으며, 현재 각

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당분간 무관세 원칙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 등 주요 FTA에서도 WTO 결정과 동일하게 디지털재화에 

대해서는 무관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전자적으

로 전송된 디지털재화와 함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재화에 대해서도 

무관세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부가가

치세 등 수입내국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국내법상 규정으로 인하여 

콘텐츠 가격이 관세표준에서 제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누

락으로 인한 국내 공급물품 대비 역차별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27) 

127) 윤창인(2007), p. 45.



제5장 과세❙155

더불어 최근 타결된 TPP에서도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TPP에서는 한‧미 FTA와 달리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재화에 대한 무

관세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 EU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EU 집행위원회가 1997년 

발표한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128)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반에 대한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총괄정책을 바탕으로 EU Commission 

(1998)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에서 구체적인 부가가

치세 개정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2년 5월에 텔레

비전 방송 서비스 및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에 대한 일시적 부가가치세 지침 “Council Directive 2002/38/EC”

이 승인되었다.129) 동 지침의 승인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

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었으며,130) 과세 대상은 라디오, 텔레비

전 방송 서비스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설정되었다. 특히 전자

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는 ① 웹사이트의 공급, 웹 호스팅, 프로그램 

128) EU Commission(1997),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29) EU의 일반적 부가가치세 지침은 1977년에 승인된 제6차 지침(77/388/ECC)이며, 동 

지침은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및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EC 2002).

130) EU Commission 홈페이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how_vat_works/ 

e-services(검색일: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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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설비의 원격관리 ②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업데이트 ③ 이미지, 텍스트 

및 정보의 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④ 음악, 영화, 게임, 정치, 문화, 예

술, 스포츠, 과학, 엔터테인먼트 방송, 이벤트의 공급 ⑤ 원격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이후 2006년 6월 “Council Directive 2006/58/EC,”131) 2006

년 12월 “Council Directive 2006/138/EC,”132) 2008년 2월 “Council 

Directive 2008/8/EC”133) 등이 채택되면서 한시적으로 채택되었던 규정의 

효력이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Council Directive 2008/8/EC”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적용을 

위해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EU 역내 공급자의 경우 2014년 말까지는 공급지과세 원칙을 계속 적용

받으나, 2015년 1월 이후부터는 공급지과세 원칙이 완전히 폐지되고 소

비지 과세원칙으로 통일되었다. 따라서 이제 EU 역내기업이 EU 역내 다

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의 세율에 따라 부

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134) 또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행에 따른 역

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VAT mini ‘One Stop Shop’135)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U는 이와 같이 디지털재화 등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

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131) EC(2006a).

132) EC(2006b).

133) EC(2008).

134) 정지선, 구자은(2014), pp. 57~60.

135) VAT mini ‘One Stop Shop’ 제도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회원국에 

등록, 신고, 납부할 필요 없이, 회원국 중 한 곳에만 등록, 신고, 납부하면 EU의 부가

가치 납세의무를 충족하도록 해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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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Europe)의 핵심 이슈로 과세 부문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

로 디지털재화의 과세원칙을 중립성에 두고 EU 각 국가의 조세제도를 조

화시켜나감으로써 역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European 

Commission(2015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① 단일 전자등록 및 납부시스

템 적용범위의 EU 역내 및 제3국에 대한 온라인 판매로 확대 ② EU 역

내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단일화 조치 도입 ③ 제3국에서 수입

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세 적용 차별제도 폐지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국제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EU 또한 법인세 등 직접

세와 관련한 개혁은 구체적 방안보다는 “가치가 창출된 곳에서의 과세”

라는 원칙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라. 미국

미국의 경우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입법사례로는 1998년 

10월 제정된 ｢인터넷 조세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들 수 

있다. 법령의 도입 후 3년 동안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상거

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유예(moratorium)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4차례 개

정을 통해 유예기간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2014년 7월 

15일에는 ｢영구적 인터넷 조세 면제법(Permanent Internet Tax Freedom 

Act)｣이 통과되면서 과세의 유예가 아닌 실질적인 과세 금지 규정화 되었

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해당 법령상에서 전자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를 

금지한 부분은 다중적(multiple)‧차별적(discriminatory) 과세라는 점이다. 

즉 전자 상거래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금지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여타 과세체계하에서 부과되는 조세 외에 추가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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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과세를 금지하겠다는 규정이다.136) 이와 같이 미국은 EU 등과 달리 

인터넷 매출에 대한 비과세가 인터넷 및 관련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 조세 면제기간 연장 시에 다

소간에 논쟁은 있어 왔으나, 전반적 추세를 볼 때 미국의 경우 글로벌 디

지털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바 시장자유화 측면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고 있는 판매세

(Sales Tax)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세금의 경우 연방세가 아니라 지방

세137)로 되어 있어 각 주별로 세율,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특히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타나, 뉴햄프셔, 오레곤 등 5개 주의 경우는 

일반 판매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 규정 또한 대체로 별도의 세법규정이 없었으나, 최근 20여 

개 주에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법안을 상정하였거나 통과된 상태

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도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기업의 영

업활동과 해당 주 사이에 ‘Nexus’ 유무를 어떠한 기준138)에 따라 판단할

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139) 이는 디지털 기반의 환경하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실체 유무에 따른 과세대상 판정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136) 미국 입법정보 DB, http://www.congress.gov/(검색일: 2015. 5. 8).

137) 주정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또한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판매세가 없는 경우도 

개별판매세(selective sales tax), 휴양세(resort taxes) 등 다른 형태로의 소비 과세는 존재.

138) 과거에는 주로 매장, 창고, 사무실 등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 유무에 따라 판

단하였으나, 2008년 뉴욕 주정부가 제정한 이른바 ‘아마존법(Amazon Law)’ 도입 이

후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판촉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판매 대리인(sales representation) 

유무 등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

139) 국세청(2015), pp. 2~4.



제5장 과세❙159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사례로 미

국 뉴욕 주의 아마존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Amazon Nexus’ 판례를 들 

수 있다. 동 판례에서는 아마존이 별도 계약을 맺은 뉴욕 거주자의 추천

(referral)을 통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커미션을 지

급하는 경우에 대해 뉴욕에 Nexus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140) 이러한 논쟁은 있

으나 법제정비 미비로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온라인 거래가 과세 측면에

서 불공정하게 수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세 및 거래 품목의 다변화 등이 예상되는 

바, 각 주별로도 판매세 개정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 쟁점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조세

분야의 핵심 쟁점사항을 고정사업장 규정(직접세), 부가가치세 징수(간접

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 규정 등으로 구분‧도출하였다. 

첫째,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재화의 특성상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의 

유무만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세 부문에

서 주요한 논쟁 사항 중의 하나이다. 단순히 고정사업장 판정은 디지털 

140) 미국 뉴욕주 법원(2013), Overstock.com, Inc. v.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20 N.Y.3d 586(Amazon Nexus, 판례), http://www.courts.state. 

ny.as/REPORTER/3dseries/2013/2013_02102.htm(검색일: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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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에만 한정된 쟁점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OECD 등 국제적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을 재정의(이른바 ‘New Nexus’)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

하기 위한 제도정비 등에 정책적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서 중요한 이슈라 판단된다.141) 단, 소액수입물품과 관련한 면세규정의 

경우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쟁점사항은 아니지만, 디지털 상거래 활

성화, 디지털 시장 통합 등의 측면에서 EU 등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가세의 논의 영역에 같이 포함하였다. 

셋째, 온라인 기반의 거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제품군이 등장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으로서의 디지털재화의 범위에 대한 

규정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우리의 여건과 국제적 상황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가. 직접세: 고정사업장 규정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조세조약 등에서 타방 체약국 

기업에 대한 일방 체약국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

다.142) 일반적으로 공급자(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법인세, 

141) 일례로 EU에서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인 VAT Mini One Stop Shop(VAT 

MOSS)의 경우 또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위치한 모든 회원국에 등록‧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42) 오윤, 문성훈, 임동원(201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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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과세권한 설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7조 1항에서는 “일방 체약국

(Contracting State)은 자국 내 소재하는 타방 체약국 기업이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 기업에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8조 1항143)에서도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

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활동의 

경우 물리적인 실체(사업장 등) 없이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등의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인 과세부과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

에 없다. 실제로 다양한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그동안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상거래 측면에서 고정사업

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등 과세회피 억제를 위한 제도적 여건

의 구축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OECD의 경우 최근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에서 디지털 존재

(digital presence)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의 과

세규정상 ‘Nexus’에 대한 평가가 물리적 사업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 납세의무가 부과되

14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

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검색일: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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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OECD(2014a, pp. 65-66)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

우 해당국가에 유의미한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및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형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거래의 상당부분이 해당 

과세대상국 거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

업의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국에서 폭넓게 사용 및 소비되어야 한

다. 셋째, 대상국 내 고객으로부터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대

금지불이 상당규모로 이루어지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지점이 마케팅 및 

컨설팅 등 핵심사업과 밀접히 연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OECD(2015, pp. 107-111)에서는 새로운 ‘Nexus’ 설정 시 기존의 물리적

인 실체가 아니라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소득이 상당규모로 발생하는 경

우, 현지(소비지국)의 도메인 주소 및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기

타 해당 시장의 온라인상 중요도(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 온라인 거래 

체결 규모, 데이터 수집 규모)가 높은 경우 등을 새로운 ‘Nexus’의 범주

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의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

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

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규정하에서도 고정사업장의 범

주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디지털 상거래의 기본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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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초할 경우 향후 더욱 복잡화‧다

양화될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추후 살펴볼 블룸버그 코리아 사례 등 고정사업장 이슈와 관련하여 다국

적 기업과의 관련 소송이 전개된 바 있다. 

나. 간접세: 부가가치세제 개선

1)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소비자

가 직접 거주지국에 자진신고‧납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

한 자발적 신고방식은 징수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OECD(2003c, pp. 1-6)는 소비지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는 제도를 

권고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확한 부가세의 납부는 이루

어질 수 있으나, 비거주 공급자가 소비지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인하는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효과적인 방안에 머물 수 있다.144)

EU의 경우도 최근 디지털 시장 통합전략과 관련하여 소비지국 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작업과 함께 해당 과세원칙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조세

행정 업무 간소화 정책 또한 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에

144) OECD(2015),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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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입한 VAT mini ‘One Stop Shop’ 제도를 대표적인 행정부담 간소화 

사례로 들 수 있다. 본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래하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국가에 각각 등록‧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시스템의 도입으로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한 국가에서만 등록‧신고‧납부

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납부에 대한 기업

의 각종 행정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과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등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며, 온라인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외국에서 제공되고 국내

에서 사용되는 용역의 과세권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가세법 제52조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면세사업자

에게 제공되는 수입 용역에 한하여 대리납부145)를 통해 납부의무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본래 현행 한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을 사업

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본적

으로 용역(서비스)의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리납부 제도를 통

해서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보완

적 수단인 대리납부제도만으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등의 효과적인 구

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박명호(2015)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45)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를 대신하여 공급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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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시장에서의 해외 콘텐츠 사업자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지 못한 

세수가 4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146) 디지털 상거래의 활

성화에 따라 이와 같이 국내시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과세되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기반 및 여건 마련은 국내 세

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비거주 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는 정상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국내 공급자가 부당하게 높은 과세부

담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들의 사업장 재배치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생산 및 고용, 이를 통한 직접세 수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2) 소액 수입물품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는 소액 수입제품에 

대한 면세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경우 디지털 단일시장화 전략 

중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소액 수입제품에 대한 역내외 

국가간 차등적인 면세규정을 단일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47) 또

한 OECD148)에서도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간접세(부가가치세)의 주요 쟁

점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

146) 박명호(2015), p. 20.

147) European Commission(2015b), pp. 31-33.

148) OECD(2014a), pp. 59-60; OECD(2015), pp.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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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과세부과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비용이 과세수입에 따른 이득을 초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금액 한도 등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소액물품 면세의 기준이 총공정소매가격(aggregate fair 

retail value) 기준 USD 200 이하,149) 일본의 경우는 과세가격 기준 1만 엔 

이하로150) 규정되어 있다. EU는 관세법을 통해 소액물품의 관세면세기준

을 150유로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151) 의회지침 “2006/79/EC” 152)에 

따라 45유로 이하의 역외수입물품에 대해서 거래세(turnover tax)와 소비

세(excise tax)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달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아닌 관세 등 부과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경우에 일괄하여 면세를 해주는 등 여타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153)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27조 6호)에 근거하

여 거주자가 받는 소액(과세가격 15만 원 이하)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

는 물품154)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OECD(2014a, pp. 59-60), OECD(2015, pp. 123-126)에 따르

면 국가별로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이 국가별로 상이

함에 따른 시장왜곡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소액 수입물품의 면

149) ｢미국 관세법｣(U.S. Code: title 19-Customs Duties, 검색일: 2015. 5. 15) 132조 규정

에 근거.

150) ｢일본 관세정률법(검색일: 2015. 5. 15)｣ 제14조 규정에 근거.

15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의 제5장 제23조 규정에 근거.

152) EC(2006c).

15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 进出口关税条例, http://www.customs. 

gov.cn/publish/portal0/tab2748/info3487.htm, 검색일: 2015. 10. 23) 제45조 1항에 규정.

154) ｢관세법｣(검색일: 2015. 5. 15)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총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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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정으로 인하여 소액거래 중심으로 변화되므로 유통회사에 대한 부담

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의 거점지가 시장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인

이 되므로 해당국가의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세금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소액수입품 면세(금액)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세수 보호 및 경쟁왜곡 등의 억제 필요성 등 기준을 낮추어야 할 

요인과 세금수입 대비 지나치게 높은 행정비용 부담 등 기준을 높여야 할 

요인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적

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구나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동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확대되는 등 기본적인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최소 면세기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보

다는 EU의 사례와 같이 거래활성화 측면에서 주요국간 제도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과세범위의 설정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거래형태가 나타

나고 있어, 이를 기존 과세규정상에서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OECD(2014a, pp. 58-59)에서도 클라우드컴퓨

팅, 3D 프린팅 등 새로운 사업모델과 관련한 소득이 경우에 따라 사업소

득, 로열티, 산업용‧상업용 시설이용에 대한 대가, 기술서비스 수수료

(Technical Service fee) 등 다양한 분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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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과세가 가능하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고정사업장 등이 없

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소득분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OECD(2015, pp. 98-100)에서도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직접세(법인

세 등) 관련 핵심 쟁점으로 다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정지선, 구자은(2014, p. 49)은 국내 법인세법상 디지털재화와 관련

한 사용료 소득으로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저작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관련

한 국내의 제도적 정비는 전반적으로 아직 크게 진전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적 논의 또한 최근에야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할 때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대응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무엇보다 급속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

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4. 사례 연구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분쟁)사례를 검토하

였다. 주요 사례로는 최근 OECD, EU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상거래 관련 

조세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주요 IT 기업인 구글, 애플과 함께 국내 고

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판례 중의 하나인 블룸버그 코리아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대상 기업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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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절감전략 등의 내용과 주요 분쟁 및 쟁점사항, 이에 따른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구글

구글은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 자회사를 활용한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로 불리는 조세회피 전략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구글은 이를 위해 아일랜드에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 구글 아일랜드(Google Ireland) 등 2개 자회사를 네덜란드에

는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Google Netherland Holings)를 설립하였고, 지

적재산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광고, 검색 등의 수익을 아일랜드 자회사

에 이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세금을 절감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구글이 누리는 세부담 절감 효과를 안종석

(2013, p. 10)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미국 지적재

산권의 아일랜드 자회사로의 저가 이전에 따른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부담 절감, 둘째, 아일랜드 원천소득에 대한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 

적용, 셋째, 네덜란드 법인을 활용함에 따른 아일랜드내 지재권 사용료 원

천징수세 면제, 넷째, 국외원천소득을 미국으로 배당하지 않음에 따른 미

국내 과세 회피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글의 조세절감전략의 핵심

은 지식재산권의 이전과 사용료 지급을 통한 소득의 이전과 세 부담 절감

에 있으며, 이는 특히 지재권의 중요도가 높은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있

어 유용한 조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155) 

155) 구글의 경우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를 활용하여 미

국 과세당국과 사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절성 문제

를 사전적으로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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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이와 같은 전략은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특히 IT기업)들에 의

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OECD(2015)는 이와 같은 과세회피전략의 구조를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5-1. 소득(법인)세 측면에서의 BEPS 계획

자료: OECD(2015), p. 79 참고.

물론 이와 관련하여 구글은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활용한 기업

의 수익 극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

장이나, OECD 및 EU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회피전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OECD의 경우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과제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BEPS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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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최종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EU 또한 

2012년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 to stengthen the 

fight against tax fraud and tax evasion)”을 발표하였으며, EU 회원국간 

세금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의무화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글 사례와 같이 기존의 조세회피전략은 불법적 행위가 아니

라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제도의 일치 

및 조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

견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IT 기반의 거래 활성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존 조세제도의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나. 블룸버그 

국내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

이 바로 이른바 ‘블룸버그 코리아 판례’이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의 다양

한 금융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전용단말기를 통해 다시 전세계 주요고객에

게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국에도 블룸버그 코리아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블룸버그 코리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해당 자회사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

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156) 

본 판례의 쟁점은 한미조세협약 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방 체약

156) 2009년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2011년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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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의한 조세”의 적용여부의 관건인 고정사업장 유무에 대한 판정에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9조는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함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

시한 바 있다.

표 5-2. 한․미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범위에 대한 예시 규정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

고, 상점 및 기타 판매소, 광산․채

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장,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의 건설 또는 설비공사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6개월을 초과

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자료: 한미조세협약 9조(법령정보센터 DB) 규정(검색일: 2015. 8. 26)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이와 관련한 국내 판결문157)에 따르면, “블룸버그의 본질적인 사업 활

동이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국내의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므로 고정사업장

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 지점의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에

서 수행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한미조세협약｣158) 제8조 1항의 규정159)에 

157)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 2007누27754(병합), 판결(검색일: 2015. 

5. 8).

158)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Encourage-

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으로 1976년 6월 4일 서명하였고, 1979년 

10월 20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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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미국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

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따라서 블룸버그 코리

아의 경우 국내 소비자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법인세 부과 등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 분쟁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대한 혼

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조세분쟁 등의 우려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 유무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블

룸버그는 국내 시장에서 금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면,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세제 및 한미조세협약 

하에서는 고정사업장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국가간 거래라

는 측면에서 조세조약과도 연계된 문제일 수 있으나, 이에 앞서 기본적으

로 국내 조세규정상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고정사업장의 정의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애플(콘텐츠 판매)

애플의 경우 콘텐츠 판매 등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현지의 제3자 기업이 하드웨어 유지보수를 

159) 한미조세협약 제8조 (1)항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

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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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정사업장 개

념에 따르면 이러한 판매형태에 대해서는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라 국내 사업자

에 비해 국외사업자들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EU에서는 오픈 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의 앱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해외 오픈마켓 등 전자적 용역 대한 부가가

치세 과세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

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

게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오픈 마켓 운영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박명호 2015, p. 22). 즉 현행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가세 부담에 있어서는 국내 및 해외개발자 간 차별이 없어지나, 국내 

개발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이른바 ‘납

세협력비용’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IT 기술의 

적용에 따라 다양한 거래 유형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의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과세의 중립성 원칙에 따른 조세정

책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 과세❙175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거래의 주요한 특성인 이동성, 다

측면 사업화 특성 등에 따라 기존 조세체계하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

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OECD 등 주요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

의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의 경우 일찍부터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

피전략 등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

한 EU의 경우 역내 디지털 시장의 통합‧발전을 위한 중점 전략의 하나로

서 조세분야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인터넷 조세 면제법’ 등 자유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조세개혁이 진

행되고 있다. 더불어 WTO 및 각종 FTA에서는 관세 부분을 중심으로 디

지털 상거래에 대한 조세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다. 

그동안의 국제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상거래와 관

련한 조세분야의 핵심적인 쟁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직접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정사업장 규정(이른바 새로운 ‘Nexus’의 정의)과 신

규 사업에 대한 소득의 정의 및 과세범위 규정 등에 대한 부분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접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소

비지국 과세원칙 실현과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관세부분의 경우 디지털재화의 전자적 

전송과 관련한 무관세 원칙이 재확인되는 등 큰 쟁점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재화에 대한 관세부과의 경우 FTA별

로 다소 엇갈린 상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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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쟁점별로 국내 여건을 살펴본 결과, 우선 국내 법인세법상에 

고정사업장 규정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

나,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규정의 경우도 아직 

EU 등과 비교해 볼 때 대리납부제도 등 보완적 수단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법령상 반영여부는 아직 미진하다고 평가되었다. 

과세범위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것은 아니나 

디지털 경제의 빠른 확산 및 다변화 상황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전략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글, 블룸버그, 애플 등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국내외 주요 분

쟁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블룸버그 사례의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주요한 분쟁 사례로 

향후 국내 조세법뿐만 아니라 한미조세협약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

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장에서는 조세분야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의 주요 쟁점

사항을 위주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디지털 경제의 환경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OECD 등 

국제적으로도 조세회피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

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국제적인 조세부문의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

에 따른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국내의 조세제도는 아직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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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경우 아직 EU, 미국 등과 같이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조세개혁 정책을 수립‧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며, 

우선 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 간 형평성 등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관

련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제도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은 2014년 12월 승인(2015년 7월 1일 발효)된 부가가

치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내소비자들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160) 이와 같

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OECD,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조세

관련 쟁점 사항들에 대해 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디지털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Nexus’ 규정 정립,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법령에의 명시적 반영, 기타 다양한 신규 사업 분야

에 대한 신속한 과세규정 마련 등 현행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의 경우 역내 디지털 시장의 통합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

세제도의 통일성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조세개혁의 방향 또한 단순히 디지털 

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니라 주

변국과의 디지털 시장의 통합을 염두에 둔 선제적 개혁조치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분야의 개혁‧개선 조치와 관련

하여 한‧중‧일 FTA 협상, 주변국과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한 교감 

160) 이는 그동안 국내 개발자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 개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시행된 조치이다. 개정된 규정

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 해외 오픈

마켓 사업자가 간편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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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논의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조세문제는 

국내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각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

이다. 그럼에도 EU의 사례와 같이 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국

가간 협력 및 나아가 디지털 시장 통합을 염두에 둔 주요 협력과제로 조

세문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호교류 및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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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시사점 

가. 정책 일반

1)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

[그림 6-1]은 제2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디지털 상거래의 개념을 도식

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디지털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주문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그리고 거래 대상은 상품과 서

비스(디지털 전송가능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며, 또한 상품과 서비스 양

쪽에 걸치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분류하기 힘든 디지털재화가 존재한다. 

즉 디지털재화는 상품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며, 서비스 부문 가운데 인터

넷으로 전송 가능한 부분(달리 표현하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부분)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디지털재화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분류 어디에도 포함

되기 힘든 제3의 영역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콘텐츠가 해당된

그림 6-1. 디지털 상거래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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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인터넷상으로 전송되는 정보가 있다. 정보는 디

지털화된 정보를 의미하는데, 디지털재화를 디지털로 코딩이 가능한 모든 

것으로 본다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각종 정보나, 상기한 디지털

재화도 정보라는 테두리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경간 정보 이전

의 자유화를 명시한 그간의 FTA 협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

고 있다.

2) 종합적인 정책 대응체계 구축 

제2장에서 일람한 바와 같이, 디지털화는 그와 직결되는 인터넷 기반 

각종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추

동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의 진전과 더불어 엄청난 규모의 정보와 데

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국경간 이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되며 그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즉 유형재화의 거래뿐만 아니라 콘텐츠, 

인터넷 기반의 각종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국제 디지

털 상거래와 관련성을 가진다. 특히 전통적으로는 거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되고 상업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 문제가 산

업‧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고

에서 논의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및 과세상의 문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경제‧통상정책 전반은 물론 과거에는 경제 안건

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까지 결부된 복합적인 사안

이다. 이것은 수출 촉진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산업 혁신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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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

자상거래, 콘텐츠산업, 인터넷 플랫폼산업 등에서 잠재력을 보이고 있으

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러한 여건에서 디지털 시장이라는 큰 프레임워크하에서 관련 정책을 종

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

한 분야와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부처간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최근 TPP, WTO 등 통상협상과 APEC, OECD 등 

국제 포럼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

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적인 규범 형성에 영

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3) 법제도의 유연성 확보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이들

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작업이 필수적인바, 우리나라가 세

계 최초로 도입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

운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제약을 가하기보다는, 가급적 연성 

형식의 규범(가이드라인)을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사업 활동의 영향

을 평가한 이후에 경성 법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분야에 따라서는 ‘실험법률’(일단 사업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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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험요인을 도출한 후 규제 도입. 독일, 프랑스 등이 활용) 방식을 적

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국경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

1)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방향 설정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라

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기조와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관련규제는 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

고 그 결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디지털화된 개

인정보의 역외이전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는 본질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산업의 특성과 충돌한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에 존재하

는 정보를 연결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고 디지털산업, 특히 정보처리산업

은 공간‧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의 연결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 처

리, 가공하는 데에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OECD, FTA, APEC 등 국제논의의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의 입장

과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과 국제기구의 관련협

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기존 관련법 ‧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성 제고 

기존 관련법 및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안, 특히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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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부

터 활용 또는 국외이전 시에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하에서 정보주체는 기업의 정보수집‧처리 내

용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동의할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형식적

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매번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

할 수 있게 하는 ‘opt-out’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검색

일: 2015. 11. 14)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저장된 국가명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조항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가 지리적으로 어느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 

역시 쉽게 확인할 수 없고 파악한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 시행해온 제도 또는 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이 국경간 데이

터 이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클라우드나 사물인터넷 산업이 확산되는 

산업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

정보보호법｣과 분야별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 또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에 점검하여 필요

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법제도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161)

161)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15~17년)’에는 일반법과 개별법간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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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동의 外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조건 마련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하고 국경간 이동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용

표 6-1. 주요국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방식

관련법/원칙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제도/조건

EU
∙ Directive on Data Protection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정 진행 중)

∙ 적정성 평가(국가대상)
∙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표준계약(기업대상)
∙ Safe Harbor(미국 기업)
∙ 예외: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법정 공방 등 극히 

제한적 경우

호주 ∙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APP)

∙ APP 8.1: 기관(entity)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공개하
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APP를 위반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APP 8.2: 단 아래의 상황에서는 8.1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APP와 유사한 개인정보보
호법 또는 구속력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 이용자
가 해당 법 또는 구속력 있는 제도의 실행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된 경우

 - 이용자의 사전동의
 - 호주법이나 법원 명령에 의한 정보공개 등

일본
∙ Act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개정(안)

∙ 이용자의 사전동의
∙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에 의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는 인증을 받은 국가 목록에 있을 
경우(EU의 적정성 평가와 유사)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APPI에서 요구하는 정보보
호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한국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용자의 사전동의

주: 호주의 APP 8은 ‘국경간 개인정보 공개(cross-borde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에 관한 내용임.

자료: EU Commission 홈페이지, Data transfers outside the EU,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 

international-transfers/index_en.htm(검색일: 2015. 11. 10);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Privacy fact sheet 17: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https://www.oaic.gov.au/individuals/privacy-fact 

-sheets/general/privacy-fact-sheet-17-australian-privacy-principles(검색일: 2015. 11. 10); Igarashi 

(2015), “Data Protection in Japan,” Data Privacy Asia 2015 발표자료; ｢개인정보보호법｣(검색일: 2015. 7.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색일: 2015. 7. 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안전행정부 2013,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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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얻으면 국외이전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러한 동의 

만능주의적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사전동의 

방식은 국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

가하는 동시에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EU 등의 방식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표 6-1).

EU는 적정한, 즉 EU의 보호체계와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를 갖춘 국가를 선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동을 허용

한다.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한 국가일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이나 표준계약을 통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 적정성 평가는 국가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자 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라면 BCR이나 

표준계약은 개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내부 규칙이나 계약상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용자의 사전동

의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EU에서 의미하는 사전동의(명확

한 동의, unambiguous consent)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지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보다 강력한 차원을 의미한다.162) 호주나 

일본 등도 세부내용이나 구체성에 차이는 있으나,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

전 또는 공개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의 사전동의 외 항목을 마련하

였다.

이같이 우리도 불완전한 사전동의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유로운 국경간 개인정보 이동을 보장하면서 정

162)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현진 수석연구원 전문가간담회(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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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조건 또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163)

4) 기업의 책임성 및 이행 강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 및 이행을 강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외부적인 규제도 필요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풀어나갈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OECD와 APEC에 따르면 책임성의 원칙이란 결

국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수할 책임이 정

보관리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국내 또는 국외의 개

인이나 조직에 이전될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개

인정보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정

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APEC 2005, p. 28).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미국도 기업의 책임성 개념을 토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OECD는 1980년 제정된 ｢프라이버시 지침｣에서 명시하는 책임성의 

원칙이 모호하다는 판단하에164) 2013년 개정 지침을 통해 ‘책임성 원칙

의 이행’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정보관리자는 프라이버시 

163) 정부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15~17년)｣을 통해 국외로 이전 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고 국내기업이 외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

으로는 APEC, EU 등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제도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인증제의 연계 운용 추진, 개인정보 국외이전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을 위한 개

인정보 국외이전 지침 제공 등이 포함된다(안전행정부 2013, p. 22, p. 25).

164) OECD 책임성의 원칙 원문은 “A data controller should be accountable for complying 

with measures which give effect to the principles sta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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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은 운영구조, 

규모, 민감도 등을 고려해 개발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 위험평가를 토대

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

은 문의사항 및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과 정기적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관리자는 프라이

버시 관리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증명해야 하고 심각한 보안사고 발생 시

에는 프라이버시 집행기구 및 정보주체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OECD 

2013c, p. 16).

향후 제조업, 금융, ICT,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기업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

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인력 정

비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165) 기업은 책임성을 구축하는 과

정을 비용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 및 산업 경쟁

력의 원천이며 기업 브랜드 가치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

국은 불필요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해당기업에 높은 책임을 묻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책임성

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65) 정상호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성 문제는 조직 내부

적 교육 부족,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규정 및 프로세스 미정립, 개인정보 처리 수탁업

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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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지역 간 상호인증 및 제도조화 논의에 적극 참여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조화하거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경간 개인정보의 이동과 이로 인한 보안문제에 우리나

라도 예외일 수 없다. 2009년부터 5년간 해외 웹사이트에 유출된 우리나

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총 4만 건 이상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p. 26). 클라우드컴퓨팅 등 초연결적 ICT 산업의 성장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 건수 폭증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간 또

는 정부간 집행 및 공조 협력 등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내 관련기업의 국

경을 초월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최근 보호수준의 적정성 논란으로 무효 판결이 나긴 했으

나 미국과 EU의 Safe Harbour 체제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국가간 상호인정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인증체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아울러 APEC의 CBPR의 활성화를 위해 CBPR 가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CBPR이 향후 역

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운영

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 중 하나인 ‘한‧중‧일 디지

털 싱글마켓’166) 관련, 동아시아 차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제도 등

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3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제 개선에 대한 

166) 기획재정부(2015), ｢한‧일‧중,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에 노력｣,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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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관련 법제도 운용에 대한 정보교환 및 논의

채널 구축을 통해 각국 제도의 격차를 줄이고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개

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정부간 조사 공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디지털 지식재산권 도입

1)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수립

그동안 디지털재화의 권리보호는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

도체칩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비밀보호권, 생명공학기술권 등을 포괄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특히 무형성이 강조되고 온라인 플

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제품의 경우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실

패의 위험이 상존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처방이 디지

털 권리 관리(DRM)의 강화라면 지식재산권을 통한 관리는 제도적 처방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의 권리보호는 ｢저작권법｣과 같은 

단일한 보호체계에 의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외의 소프트웨어권이나 영업비밀권을 통해야만 권리보호가 가능한 경우

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허권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형태가 필요한 경우

도 발생하고 있다. 상기 특징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제품의 제도적 보호

수단의 선택은 대상제품의 특징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중의 보호체계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보호수단의 실효성도 중요하나 보호수단 

전반적인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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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해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노력

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2011년 5월에야 비로소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마저도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분류체계가 미비한 상태

여서 디지털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의와 세부적인 법률적 분

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일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이 가정한 세부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디지털 기반의 특정산

업을 포괄하는 현대화된 지식재산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

지털재화의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 경제가 발전할수록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를 보완하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

았으나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경우 본고에서 다루어진 쟁점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지식재산권 제도 도입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논의된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쟁점을 종합하였

을 때,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특허출원을 별도의 절차로 간소화하되 

청구범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특허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스코드의 

임치제도와 같은 공공의 공증시스템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신

규성이 없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포괄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립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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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특허관련 제도 정비 및 다자간 협력 강화

그동안 대부분의 디지털재화는 저작권을 통해서 보호되어 왔고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로그램 언어 등은 영업비밀보호권으로 보호되어 왔

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를 통한 권리보호는 별도의 권리등록을 해야 하므로 저작권에 비

해 별도의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아이디어의 신규성에 

주목하므로 보호범위가 포괄적인 장점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디지털재화

에 속하는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사상의 결과물이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저작권과 같은 단일 보호체계

로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특

허의 범위를 구체화한 바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알고

리즘, 플로우차트, 시스템 구조도 등으로 구체화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빠르게 유통되는 디지털재화

의 경우 특허의 효력범위가 단일국가에 한정될 경우 국가간 교역이 활발

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특허는 주권영역으로서 각

국에서 출원해야 하는 제약(비용요인)이 있는바, 국제 특허협약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협력조약

(PCT)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위

한 특허법조약(PLT)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특허실체법조약(SPLT)에 

대한 논의도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내제도 개

선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특허강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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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특허통합 노력에 집중해왔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 간 특

허출원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PLT와 같은 국제특허협약의 경우 국내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전 세계적 단일특허제

도 도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주장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허통합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PLT 혹은 SPLT 등의 즉각적인 참여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보다 적극

적인 참여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국제 특허 논의와는 별개로 지식재산권의 불법침해(Piracy)에 

대한 다자간의 협의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디지털재화의 교역에 있

어서 상대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다를 경우 원활한 교역이 어렵

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기맥락에서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온라인 불법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상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우리정부도 디

지털재화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교역대상국과

의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제도적인 통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불법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기업에서 개인순으로 시차를 

두고 처벌을 강화하여 송국한 국내의 성공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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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보호내용 구체화

데이터베이스권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

는 미국은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차원의 제도적인 보호대상

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부정경쟁방지원리 차원의 

법률적 보호가 가능하고, DMCA차원의 기술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명

확한 법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도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대형화되고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이 확산되면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드는 노력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권의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최근 경향을 고려

할 때 서로 상충될 소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데이터베이스권은 기업에 

비용과 의무를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비되어 기업의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

제로 데이터베이스권을 강화할 경우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의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권의 강화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촉진이

라는 산업적인 측면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

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은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권리

보호가 광범위하면서도 권리보호기간도 5년으로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권이 데이터생산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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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

스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방향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

될수록 명확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데이터베이스권은 관련 산업의 발

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특히 향후 산업의 발전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베이스권의 인정과 관련한 국제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데이터베이스권이 법제화된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와 조화를 통해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산업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

라. 역외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 직접세: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고정사업장 재정의

물리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정

사업장의 개념을 기존의 물리적 거점이 아닌 디지털 존재(digital presence)

에 기초하여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

의가 전개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득이 어느 

국가(조세 관할지역)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상황은 아니며,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 거래의 규모, 해당 국가의 도메인 혹은 

인터넷 플랫폼 사용,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

으나 각 방안별로도 여러 장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향후 이와 관련한 논

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국내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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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래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국내 법령상의 

고정사업장 혹은 NEXUS 등의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구

글의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도 기업들이 온라

인 사이트 혹은 국내의 대리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내에서 

미러서버 및 통신전용 시설을 설치 및 임차할 경우 실질적(가상의) 고정

사업장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조항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67)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 수단에 대응하

여 가능한 부분부터 국내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

요가 있으며, 이후 OECD 등 국제적 논의에 우리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법령 등의 고정사업장 규정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주요 조세

조약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고정사업장에 대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앞서 블룸버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정사업장 규정의 경우 

조세조약상의 체약국 국적기업의 국내 활동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핵

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디지

털 환경을 고려한 고정사업장 규정의 재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

가 있다. 

2)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167) 오윤, 문성훈, 임동원(2014), pp. 159~1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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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등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존 조세제도의 개정, 그리고 부가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장치 마련, 

소액수입물품 면세 등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반영한 국내조세 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부가가치세제

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를 위해 대리납부라는 보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지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규

정하는 등 공급지 중심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외에

서 제공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의 경우에 대한 과세부과와 관련하

여 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를 명기하는 방식으로의 부가가치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를 “역무가 사용되거나”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부가가

치세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EU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역내 부

가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VAT mini ‘One Stop Shop’ 제도를 

도입하였고, 통합적인 전자 등록․납부 시스템 도입 계획 또한 밝히고 있

다. 이와 같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거주 공

급자가 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다수의 소비지국에서 부가세를 징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히 중국, 일본 등과 

디지털 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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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과 더불어, 주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한 통합 

등록․납부 시스템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액 수입물품의 면세 규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제약요인이라

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거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EU가 역내 디지털 시장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한 역내국 간 면세기준의 

일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면제 요건으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과세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면세 기준금액의 상한을 높임으로써 특히 중소업체의 관세행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금액의 상한을 높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상거래의 활성화 및 시장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

대된다. 

3) 과세범위의 정의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

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것인가에 대

한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접근 가능한 대

응전략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 거래와 관련한 소득규정과 관련한 국내의 제도적 정비는 

전반적으로 아직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제적 논의 또한 최근에야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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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참여‧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3D 프

린팅,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사

업소득, 로열티 등 다양한 소득으로 분류․정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특정 

사업 분야의 소득분류에 대한 다자 및 양자간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단, 이와 관련하여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아직은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국내제도의 정비 보다는 국제적 논의

에서 우리의 대응입장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특히 우리 

디지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무엇보다 급속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디지털재화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

를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디지

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꾸준하고 

포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다만 우선은 원격 교육, 프로그램 다운로드, 

텔레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처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항목별로 특

성을 정리하고 사용료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으로의 분류기준을 우선적으

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168)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상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 정책 수립이 전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류, 과세 등

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68) 정지선, 구자은(2014), p. 1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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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상정책 측면의 검토 

국제 디지털 상거래는 새로운 통상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와 TPP의 전자상거래 협정169)은 향후 논의의 준거점이 될 것으로 생

각되는바, 먼저 이를 토대로 현재의 쟁점을 검토하도록 한다.

한미 FTA와 TPP 모두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는 투

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장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TPP 

14.2조). 제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GATS 체제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공

급 형태(mode)에 대해 중립적인 기술적인 수단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

는바, 특별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ad hoc) 전자상거래 장의 공백을 투

자, 서비스, 금융 장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TPP 전자상거래 장의 디지털재화에 대한 비차별 대우(14.4조), 

국경간 정보 이전(14.11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14.13조), 소스코드(14.17조)

는 투자‧서비스‧금융 장에 의해 유보 조치가 가능하므로, 양허 협상의 대

상이 된다. 

아울러 TPP 전자상거래 장은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부가 

수집 또는 처리하는 정보 및 관련 조치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기할 사항으로서 TPP의 14.1조는 전자상거래 장의 적용대상(covered 

person)으로서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자(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s of a Party)를 제외하였다.170) 

169) 이하에서는 USTR이 공개한 TPP 협정문을 참고하였다. USTR(2015), “TPP full text 

Chapter 15. ELECTRONIC COMMERCE,” November,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 

TPP-Final-Text-Electronic-Commerce. pdf(검색일: 2015. 11. 15).

170) 이상을 명시한 TPP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4.1: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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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핵심쟁점이 될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화 및 컴퓨팅 시설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중략)...

covered person1 means:

(a) a covered investment as defined in Article 9.1 (Definitions);

(b) an investo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9.1 (Definitions), but does not in-

clude an investor in a financial institution; or

(c) a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0.1 (Definitions), but does 

not include a “financial institution” or a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 supplier 

of a Party” as defined in Article 11.1 (Definitions); ...(하략)

Article 14.2: Scope and General Provisions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growth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elec-

tronic commerce and the importance of frameworks that promote consumer con-

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and of avoiding unnecessary barriers to its use 

and development.

2. This Chapter shall apply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that af-

fect trade by electronic means.

3. This Chapter shall not apply to:

(a) government procurement; or

(b) information held or proces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or measures related 

to such information, including measures related to its collection.

4. For greater certainty,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a service delivered or per-

formed electronicall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relevant pro-

visions of Chapter 9(Investment), Chapter 10(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Chapter 11(Financial Services), including any exceptions or non-conforming 

meas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to those obligations.

5. For greater certainty,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 14.4(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14.11(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rticle 14.13(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Article 

14.17(Source Code) are:

(a)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exceptions and non-conforming measures 

of Chapter 9(Investment), Chapter 10(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Chapter 11(Financial Services); and

(b)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relevant provisions in this Agreement.

6.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 14.4(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Article 14.11(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and Article 14.13(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shall not apply to 

the non-conforming aspects of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1(Non-Conforming Measures), Article 10.7(Non-Conforming 

Measures) or Article 11.10(Non-Conform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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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금지의 대상으로서 금융정보는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수집한 정보(예컨대 측량정보)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재화의 개념은 한미 FTA와 TPP가 거의 동일하다. 한미 FTA가 

유형의 디지털재화와 온라인 전송 디지털재화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 

반면, TPP는 온라인전송 디지털재화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표

면적인 차이는 있다(TPP 14.1조). 그러나 GATT 체제하에서 유형의 전달

매체에 콘텐츠가 내재될 경우 콘텐츠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므로(예: 영화가 수록된 필름),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와 TPP 모두 온라인 소비자 보

호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차이가 있다. TPP 전자상거래장 14.7조는 

다른 거래상의 보호와 동일하게 전자상거래상에서도 소비자 보호 조치를 

채택 및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집행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 한미 FTA 협정의 15.5조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협

력조항이라는 점에서 TPP와 차이가 있다. 

한편 한미 FTA와 비교하여 TPP에는 현저하게 진전되거나 새로운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다. TPP 14.8조

는 당사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

임워크를 제공해야 하며,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발 시 관련 국제기구의 원

칙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여기

서 법적 프레임워크는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분야별 ｢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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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을 시행하는 법 

등이 포함한다(TPP 14.8조 각주 6). 또한 당사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이한 법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상이한 법제도 간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촉진하는 메커니즘(규율 결과의 인정과 같은) 개

발을 장려해야 한다.17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국내 개인정보 보

호는 선택지라기보다는 이미 산업발전의 필수요소이다. 즉 적절한 개인정

보 보호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투자 유치 등 외국기업

171) TPP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 The Parties recognise the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of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contribution that this makes 

to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2. To this end,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development of its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

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take into account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relevant international bodies.

3. Each Party shall endeavour to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

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4. Each Party should publish informa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s it 

provides to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how:

(a) individuals can pursue remedies; and

(b) business can comply with any legal requirements.

5. Recognising that the Parties may take different legal approaches to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ach Party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echa-

nism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se different regimes. These mecha-

nisms may include the recognition of regulatory outcomes, whether accorded au-

tonomously or by mutual arrangement, or broader international frameworks. To 

this end, the Parties shall endeavour to exchange information on any such mech-

anisms applied in their jurisdictions and explore ways to extend these or other 

suitable arrangements to promote compatibility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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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기본 법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며, 2015년 ｢클

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비롯하여 클라우

드컴퓨팅 산업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과 인증 체계를 준

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고려할 경우,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반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

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

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중일 FTA, RCEP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전자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이다. TPP 14.11조

에 의하면 당사국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① 임의적이

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위장한 형태의 무역에 대한 제한

의 수단으로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② 해당 목적이 달성하기 위해 요구

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172) 이러한 내용

172) TPP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2. Each Party shall allow the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this activity is for the conduct of 

the business of a covered person.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

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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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반적으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

영하고는 있으나,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실제 국가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다.173)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TPP 전자상거래 장은 적용대상에서 금융

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제외하며 정부조달, 공공정보 및 관

련조치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금융, 의료, 측량정보와 같은 민

감한 정보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국경간 정보 이전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고, 

기업의 실익과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국경간 정보 이전 

자유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적절하고 효율적인 개인정

보 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를 통해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형식으로 

흐를 소지가 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사용자의 

동의라는 단 하나의 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

다. 따라서 앞의 ‘나’항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적용되는 국내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IT 전문업체 

등 제3장에 대한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개인 금융정보 국외이전 금지에 대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ransfers of information greater than are re-

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173) “Exemption for Data Protection Laws Undermines TPP’s e-Commerce Provision” 

(2015), Bloomberg BNA. (Novemb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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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추가적

인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상대국이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상정하여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국내제도의 개선작업

을 사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의 지도정보의 

국내 저장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

(USTR 2015, p. 247). 

세 번째는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로서 TPP에 새롭게 포함된 사항이

다. TPP 14.13조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을 조건으로 현지 국가 영

토 내 위치한 컴퓨팅설비의 이용, 데이터 현지 저장‧처리 의무부과를 금지

하며, 다만 정당한 공공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예외적인 제한 조치를 허

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안 및 통신비밀 보장이 합법적 공공정책 목표임을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174)

우리나라는 명시적 컴퓨팅 시설 현지화 요건은 없지만, 통신‧방송 분야 

로컬 컴퓨팅 설비 요건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허가 취득 조

건으로 사실상 국내에 설비 구축이 요구되는데 해당 설비에 정보처리설

174) TPP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1. The Parties recognise that each Party may have its own regulatory requirements 

regarding the use of computing facilities, including requirements that seek to en-

sure the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s.

2. No Party shall require a covered person to use or locate computing facilities in 

that Party’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conducting business in that territory.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

ures inconsistent with paragraph 2 to achieve 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provided that the measure:

(a) is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nd

(b) does not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greater than are required to achieve the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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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의 저장‧처리방식(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6조)

과 관련하여, 해외컴퓨팅 설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저장

국가 공개요건(권고사항)에 의해 클라우드컴퓨팅의 위치 독립성을 사실

상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사안은 TPP에 처음으로 도입된 소스코드 공개 금지 조항이다. 

TPP 14.17조는 소프트웨어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이는 대량 시장소프트웨어만 해당되며 중요 인프라에 사용되는 소스코

드는 요구 가능하다. 또한 상업적 협상계약, 법률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의 

소스코드 수정 및 특허권 분쟁에서는 소스코드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175)

이 조항의 핵심 취지는 소스코드 공개요구를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제4장에서 본 바와 

175) TPP 협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4.17: Source Code

1. No Party shall require the transfer of, or access to, source code of software 

owned by a person of another Party, as a condition for the import, distribution, 

sale or use of such software, or of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in its 

territory.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software subject to paragraph 1 is limited to 

mass-market software or products containing such software and does not include 

software used for critical infrastructur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a) the inclusion or implemen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lated to the provi-

sion of source code in commercially negotiated contracts; or

(b) a Party from requiring the modification of source code of software necessary 

for that software to comply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

sistent with this Agreement.

4.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affect requirements that relate to patent ap-

plications or granted patents, including any orders made by a judicial authority in 

relation to patent disputes, subject to safeguards against unauthorised disclosure 

under the law or practice of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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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미국 기업은 특히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요구에 대해 큰 거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특기할 만한 제한규정은 없으

나,176) 국가적인 관점에서 소스코드 공개 금지 조항의 영향과 국내제도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다양한 쟁점 가운데 국경간 정보 이

동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지식재산권, 그리고 역외 인터넷 공급자에 대

한 과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분

야별로 매우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 이를 모두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보고서가 제기한 쟁점과 정책제안은 세부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야 할 요소를 가지고 있어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본고는 국경간 정보 이동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

으로 논하였으나, 광범위하게 국내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 일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

털 지식재산권은 본고에서 다룬 것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이 있으며, 본 

연구의 제약상 이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방대한 문헌과 통계 검토, 그리고 많은 전문

176) 단 관련법규로서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 해

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제3자 임치제도가 있다(｢저작권법｣(검

색일: 2015. 11. 15)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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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의 논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정책제안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최대

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를 위한 근거자료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USITC(2014)를 

참고로 하여 광범위한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일관성 있게 관련정보를 축

적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상거래의 규모, 기업별 디지털화의 진전 수준, 

디지털 상거래의 제약요인, 그리고 디지털 상거래 활용의 경제적 효과 등

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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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ICT 기반 서비스의 세부산업별 무역수지

부록그림 1. 서비스 수지 세부분야 추이(2006~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검색일: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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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사용료수지’의 경우,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가 특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의 경우 ‘연구개발’에서는 적자액이 적은 편이나 그 규모가 늘어나는 추

세에 있고, ‘기술‧무역‧기타’는 2007년 이후 급격히 적자액이 늘어났으며 

‘전문‧경영컨설팅’의 경우도 적자액이 큰 편이다. 

부록그림 2. 서비스 수지 적자 추이(2006~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검색일: 2015. 7. 14).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는 더 세부적인 분류가 가능한데, 연구개발 분

야의 경우 ‘연구개발서비스 제공수지’의 적자가 2009년 이후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전문‧경영컨설팅 분야의 경우 두 가지 세부분야 모두 적자를 

내고 있지만 특히 ‘광고‧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수지’가 상대적으로 

큰 적자를 내고 있고, 기술‧무역‧기타 분야의 경우, ‘기타사업 서비스 수

지’에서만 유독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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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3. 기타사업 서비스 수지: 세부 추이(2006~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검색일: 2015. 7. 14).

또한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아닌 분야에서도 세부분류를 살펴보면 그 

추이는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보험서비스’에서도 ‘재보험서비스수지’만 

유독 적자를 기록하며, ‘금융서비스’에서도 ‘금융중개서비스수지’가 적자

를 보인다.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에서도 ‘컴퓨터서비스’와 ‘정보서비

스’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며 흑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통신서비스’는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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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분류 소분류

출판

출판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온라인 출판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인터넷서점(만화 제외)

만화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

인터넷 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OP)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만화 도소매업 인터넷서점(만화부문)

부록그림 4. 서비스 수지 흑자 추이(2006~1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검색일: 2015. 7. 14).

2. 한국의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중 디지털콘텐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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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분류 소분류

음악

음반 도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음원 대리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OP)

게임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영화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온라인 상영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서비스업

방송

지상파 방송
지상파계역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인터넷프로토콜TV(PTV)

광고 온라인업

광고대행

매체대행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제작

지식정보

e-learning 

e-learning 기획업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O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솔루션업

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과금/결제

콘텐츠관리시스탬(OMS)

콘텐츠전송네트워크(ODN)

기타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3), pp.11~15. 재인용: 윤호진(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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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클라우드 분류체계: 대분류 및 세부분류

선정 기준 대분류 내용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SaaS

크라우드 서비스 모델 중,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서비스 모델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함. 예전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이며, 이메일, CRM, ERP 등 완성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
하는 것을 말함.

PssS
PaaS는 SW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 플랫폼이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를 말하며,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개발 환경도 플랫폼이라고 함.

IaaS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지원(CPU 지원,, 메모리, 디스크, 네트
워크 한경)을 공유 자원 형태로 관리하고 이를 나눠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사용자는 이러한 인프라 위에 리소스를 할당 받아 OS와 미들웨어(데이
터 베이스, 웹서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함.

클라우드
SW/HW 기술

Cloud
Software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구축과 관리 혹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고가변적인(highly scaiable)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와 관련 
있는 기술을 말함.
* SaaS의 경우, 완전한 기능을 지닌 제품이나 솔루션 개발과 관련이 있음

Colud
Hardware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 PC(노트북, 태블릿 PC 등), 
씬 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및 이와 관련된 장비 등을 개발하는 기술을 
말함.

기타 Etc 상기 이외에 기타 분류 포함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5), p. 4.

4. TPP 협정문 전자상거래 장의 국경간 정보 이동 

관련 주요내용

Chapter 14.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4.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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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원칙과 지침을 고려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 또는 유지

해야 함. 

∙ 당사국은 관할권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사례 발생 시 차별대우 없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 당사국은 a) 개인정보 침해사례 발생 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

안, b)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지침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각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로 다른 법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국은 다양한 접근방식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자율적 합의, 상호 협의, 국제 프레임워

크 등)의 개발을 장려해야 함.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 적용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

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Article 14.11.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수단을 통한 정보이전에 관한 고유의 규

제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함.

∙ 각 당사국은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 전자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간 

이동(개인정보 포함)을 허용해야 함. 

∙ 그러나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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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13.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보안 강화를 위해 컴퓨팅 설비에 관한 고유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함. 

∙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국 내

의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자국 내에 컴퓨팅 설비를 두도록 요구

할 수 없음.

∙ 그러나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의 내용

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 

     자료: USTR(2015), “TPP full text Chapter 15. ELECTRONIC COMMERCE,” November, https://ustr.gov/ 
sites/default/files/TPP-Final-Text-Electronic-Commerce.pdf(검색일: 2015. 11. 15).

5. 한국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4조‧
제5조‧제10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

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및 제3자 제공 등 가능

󰊲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제5조‧
제9조)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
적‧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

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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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취급방침)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 

‘정보 활용 거부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 출처 고지) 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출처‧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6조)

◦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토록 함

󰊴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제8조)

◦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

로 정보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금지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

리 금지

󰊵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제2항)

◦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

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적용

※ (보호조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접속 기록에 대

한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악성프로그램

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자료: 방송통신위원회(2014).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보도자료. (12월 23일) 



❙Executive Summary❙

Issues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KIM Jeong Gon, NA Seung Kwon, JANG Jong-Moon,

LEE Sunghee, and LEE Minyoung

Cross-border transactions of intangible goods/services and information are 

rapidly increasing, and raise new issues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

tional rules. This study defines digital trade and identifies issues of cross-border 

digital trade and its economic potentials. Especially we focus on three major 

issues of cross-border digital trade: cross-border data transfer, IPRs and taxation 

issues. 

Chapter 2 defines digital trade and categorizes the relevant issues by examin-

ing international debates,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literature. Digital 

trade is commercial transactions conducted over internet by methods designed 

for receiving or placing of orders. Payment and delivery do not have to be 

conducted over internet. Subjects of digital trade consist of goods, services(digi-

tally deliverable services), digital products that cannot be categorized neither 

goods nor services(e.g. music downloaded from internet) and diverse kind of 

information such as private information transferred over internet. Cross-border 

flows of digitized information generate novel issues. 

In a broad sense, we classify issues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s follow: 

① issues related to cross-border data flows: barriers to international data flows, 

regulations on privacy protection, localiz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etc., ② 



protection of digital IPRs, ③ taxation on internet services providers located 

in foreign territories, ④ consumer protection and convenience: payment system, 

dispute resolution, redress, privacy protection, etc., ⑤ border measures: tariffs, 

delivery costs, etc.

Korea recently witnesses its e-commerce market growing fast, and has poten-

tials in internet platforms and digital content such as online games. Korean 

firms now spur development of new internet service businesses such as cloud 

computing, big data analysis, etc. The rapid growth of East Asian market, espe-

cially China, is an opportunity factor. In this sense, Korea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fora to build global norms of cross-border digital 

trade. More importantly, Korea has to establish comprehensive, flexible policy 

making system and upgrade its domestic regulatory system consistently. 

Chapter 3 covers issues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its implications. It 

is essential to balance between freer data flow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untries has introduced different policy measures to regulate data 

flows across borders and data protection. Emergence of hyper-connected ICT 

industries such as cloud computing, IoT and big data lead to consider new 

approach to deal with 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protection and thus 

to examine effectiveness of existing regulations and policy measures.

Korea’s policy measures regarding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

formation should focus on secure use of data. In this context, comprehensive 

review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gulations, particularly those in contra-

diction to hyper-connected industries, is necessary. Also, with lessons learned 

from EU and Japan’s cases, Korea should introduce diverse measures besides 

prior consent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freer and safer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Korea also should actively take part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to harmonize regulatory approaches and enhance 

interoperatability. Accountability of data processors is a basic condition to secure 



free and safe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Chapter 4 examines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as well as major 

issues of digital IPRs, where debates aris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

net technology. In general,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products as 

public good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market failure, and it is difficult 

to protect rights with the existing IPR regulations. Main issues of digital IPRs 

can be divided into ① an issue on whether to strengthen protection of rights 

on digital products through patent protection, ② an issue on expansion of 

property rights to items that have not been protected so far like the sui generis 

database right, and ③ an issue related to reducing internet pira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ultiple IP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soft-

ware-related patents and trade secret protection rights(especially related to 

source codes) as well as copyrights. Also, sui generis database right should 

be designed not to contradic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dditionally, Korea has to actively participate in multilateral patent-integration 

and cooperate to prevent internet piracy.

Chapter 5 draws core taxation issues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and exam-

ines them in the context of Korea. Major issues are permanent establishment 

rule(direct tax), effective VAT collection(indirect tax), and characterization 

of taxation scope. Korea’s regulation system is not clearly established regarding 

permanent establishment in cross-border digital trade and destination principle 

of VAT. Regarding characterization of taxation scope, international discussion 

begins latel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vise tax regulations(VAT and Corporate tax) 

by reflecting new permanent establishment rule and destination principle. New 

permanent establishment rule in digital trade should be reflected in tax treaty 

with key countries like US, China, and Japan. Also, institutional framework 

like mini One-stop Shop of EU needs to be established for effective VAT 



collection on cross-border digital trade. In the case of characterization of taxation 

scope, policies should focus on revising tax regulation by reflecting character-

istics of new busines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policy, TPP(Trans-Pacific Partnership)'s 

Electronic Commerce chapter suggests new rules on global digital trade. In 

general, Korea has conditions to occupy a strong position to major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cross-border information transf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requirement of softwares' source codes. Nevertheless, it is neces-

sary to improve domestic regulations and establish a strategy to build up core 

ICT industrie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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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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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2014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율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2013년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13-12 아 ‧ 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13-15 러시아 극동 ‧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 ‧ 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13-21 중국 권역별 ‧ 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곽성일 ‧ 박재은 ‧ 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 ‧ 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 장종문 ‧ 전혜린 ‧ 김영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임태균



김정곤(金廷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 및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j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공저, 2013)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공저, 2014) 외 

나승권(羅承權)

중앙대학교 경제학 학사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kna@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을 중심으로󰡕(공저, 201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공저, 2014) 외 

장종문(張鍾文)

프랑스 파리 11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mj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건설, 제약󰡕(공저, 2013)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공저, 2014) 외 



이성희(李聖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신문방송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개발협력 전공)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現, E-Mail: leesh@kiep.go.kr)

저서 및 논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4)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공저, 2014) 외

이민영(李民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국제통상 전공)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전략연구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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